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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2023년)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
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민관 협력 등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추진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함. 또한 공공화 이후 대응체계에서는 인력 충원과 전문성 문제, 소통이나 
연계 및 협력 부족, 처우 개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관련 법률 및 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사례를 분석하였음. 설문조사에서는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특성,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에서는 2회에 걸쳐 19명의 대응체계 종사자에게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바람직한 대응체계 모델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주제 분석함.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에서는 앞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
으로 3개의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안을 제시함

○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과 
평가를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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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는 총 
1,178건이었으며, 이중 학대판단 605건으로 보고되었고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유형 중에는 중복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3,075명의 학대피해아동 중 대부분이(2,567건/ 
83.5%) 원가정보호 조치를 받았으며, 학대행위자 조치는 전체 3,084건 중 지속관찰 1,615건
(52.4%)이 가장 높은 비율임. 최근 5년간 신고 처리된 4,624건의 사례 중 대부분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15건, 82.5%)로 나타남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률 및 정책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22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10조), 현장출동(제11
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임시조치의 청구(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6조)을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
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최근 활발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대전광역시의 경우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현 정부는 2세 이하 학대위기 아동 조기개입 체계 강화, 신고접수 이후 학대
사례 판단 전 또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 대응인력 전문성 향상 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표준화 등의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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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2023년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①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 예방 ②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③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④ 민·관 협력으로 아동
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가지 세부추진방안을 시행함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30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19명)을 배치하였음. 각 자치구별로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광역형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충남대병원(1개소)이고 그 밖에 지역형 병원들이(12개소) 새싹
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6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임

○ 국내 중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
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상황별로 
맞춤 지원을 하는 ‘아동보호 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광역단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인력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기관 협력관계 
구축, 연구정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 아동보호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및 개별 자치구별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는 ‘울산형 대응체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까지 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2023년에는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
보호’, ‘사후관리’ 등 단계 전과정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국외 사례 중 미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를 제정하고 ‘차등적 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System)’를 도입하였음. 뉴욕주의 경우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법은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이며, 2013년부터 CARES에 따라 뉴욕주의 중앙 
등록부(SCR)에 등록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비(非)조사 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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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는 Differential Response(DR)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학대 및 유관 서비스, 
아동학대의 3가지 경로로 아동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고보다 유연한 방식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 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고 있음. 독일의 가정법원은 청소년청과 서로 상호 
협조 하에 관련 사례를 처리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상실 등과 같은 조치할 수 있음

○ 일본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아동상담소 
같은 외부기관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일본의 경우 정부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 본 설문조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대응체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주요 종사자 137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본 조사는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웹/모바일 조사로 진행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동
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
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으로 
구성하였음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 본 설문조사는 자치구 아동보호팀(5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16.8%), 아동보호전담
요원 12명(8.8%), 시구 경찰청과 경찰서(6개소)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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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13.1%),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상담원 48명(3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
사회복지사 4명(2.9%),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23.4%)으로, 총 137명(100%)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이 67.2%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27.7%, ‘40대’ 26.3% 순이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8.6%였음. 의료사회복
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분야 업무의 총 경력은 
‘1-5년’이 62.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년 미만’ 28.5%였음

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비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4.61점), 수행도(4.59점), 
난이도(4.52점)는 모두 ‘상담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중요
도(4.75점)는 ‘상담’이 가장 높았고 수행도(4.64점)와 난이도(4.00점)에서는 ‘사례점검’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중요도(4.53점)와 수행도(4.56점)는 ‘신고접수’
에서 가장 높고, 난이도(3.78점)에서는 ‘보호조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4.64점)와 수행도(4.61점)는 ‘상담ㆍ치료‧교육’에서 가장 
높았고, 난이도(3.79점)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음. ‘가정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에 비해 
난이도(3.90점)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5.00점)는 ‘피해
아동 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진료’에서 가장 높았고 수행도(4.00점)는 ‘행정 관련’에서 가장 
높고, 난이도(2.75점)는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에서 높았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4.97점), 수행도(4.88점), 난이도(3.81점)는 모두 ‘생활지도’에서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중요도-수행도 IPA분석

○ 중요도와 수행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한 결과,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나타낸 
‘자원과 노력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없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
보호전담요원은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아동상담, 2) 개별보호ㆍ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vi

해당되었음
○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항목이었음

○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항목이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항목이 해당되었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중요도-난이도 IPA분석

○ 중요도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한 결과, 높은 중요도와 높은 난이도로 ‘큰 노력이 
필요’ 영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항목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 아동상담,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
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의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
(112),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
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항목이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1) 피해아동 상담ㆍ치료ㆍ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 상담ㆍ치료ㆍ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 상담ㆍ치료ㆍ교육,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항목이 
해당하였음

○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4) 의료기관 연계ㆍ협력 항목이 
해당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는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 역할수행

○ 종사자의 역할수행(4점 만점)과 관련해 역할과다 2.77점, 역할불일치 2.59점, 과업갈등 
2.32점, 역할모호성이 2.14점으로 나타남.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2.38점)
이 가장 높았고 역할과다(3.06점), 역할불일치(2.73점), 과업갈등(2.48점)은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이 높았음



요약

vii

○ 10점 만점에 업무량은 8.01점, 전문성은 6.83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
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1순위(43.1%)와 1+2순위(51.1%) 
모두에서 ‘인력 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1순위에서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 
(30.7%)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27.0%) 등 순이었음

3.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
○ 모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5점 만점)에 있어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5점 만점)도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전반적인 협력 수준(4점 만점)은 2.91점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전문
활동’의 경우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표공유’ 2.88점, ‘상호의존성’ 2.84점, 
‘협력과정 평가’ 2.83점 순이었음

○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4점 만점)는 2.86점으로 나타났음. ‘대상
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3.02점)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2.96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데 도움이 되었다’(2.94점) 등의 순이었음

○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1순위를 기준으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30.7%),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23.4%), ‘협력을 담
당할 인력 부족’(11.7%) 등의 순이었음. 전담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체계와는 다르게 ‘연계
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 부족’(50.0%)이 높게 나타남

○ 다른 체계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순위로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32.1%),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 
(29.9%),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의 확대’(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인식한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으로는 ‘가정

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70.1%),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51.8%), ‘한부모 가정 아동
학대’와 ‘재학대가 많은 편’(각 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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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장점은 1순위로 ‘사례관리’(19.7%), ‘정보 공유’(18.2%),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15.3%) 그리고 ‘조기발견’(14.6%) 순이었고 단점은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24.1%),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20.4%),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19.7%) 등의 순으로 보고됨

○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기관 간 협력 강화’(40.1%), ‘기관별 역할 정립’과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각 6.6%), ‘전문성, 대상자 이해 제고’와 ‘대상자 안내, 신속‧적극 개입’
(각 5.1%)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

○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4점 만점)에 대해 모든 업무에서 보통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남. 그중 ‘신고접수’(3.12점), ‘사례관리’(2.96점)가 높게 나타났고 ‘종결 
후 관리’(2.71점), ‘사례판단’(2.79점) 낮게 나타남

○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27.0%), ‘사례관리에 집중, 서비스 질 향상’(22.6%)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27.7%), ‘업무연속성 저하, 대상자 관리 약화’(22.6%) 등의 순으로 언급됨

○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간 협력모색(통합사례 회의 등)’ 
(31.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 7.3%, ‘조직단순화, 일원화’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1순위(21.2%)와 1+2
순위(33.6%) 모두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로 나타났음. 이어서 1순위에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19.7%),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13.1%) 등의 순이었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1순위(39.4%)와 1+2순위(56.2%) 모두
에서 ‘TV/라디오 공익광고’라고 응답함. 이어 1순위에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18.2%),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16.1%) 순임

○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시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15.3%)라고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13.9%)이라고 하였음 

○ 광역시 아동보호팀에는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2.4%),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8.0%) 등의 순이었고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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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소통 강화’와 ‘연계 및 협력 강화’(13.1%),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
관리’(9.5%)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

5.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횟수는 ‘필수 직무교육’ 

3.66회, ‘권고 직무교육’ 4.06회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26.3%)과 ‘권고 직무
교육’(40.1%) 참여 횟수 모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교육 참여 시간은 ‘필수 직무교육’이 평균 37.19시간이었고 ‘권고 직무교육’이 24.88시간
이었음.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45.7%), ‘권고 직무교육’(58.6%) 모두 참여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으로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63.5%),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45.3%),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42.3%) 등의 순이
었음 

○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1순위(40.9%)와 1+2순위(48.9%) 모두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순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32.1%)이 그 뒤를 이었음 

6.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

이고 지난 3년간 폭력 경험의 경우는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나타남 

○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1순위(21.9%)와 1+2순위(40.9%) 모두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1순위에서는 ‘트라우마 대처
방안 지원’(16.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15.3%) 등의 순이었음 

○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준(10점 만점)은 7.63점으로, ‘6~10점(심하다)’가 86.8%로 나타남. 
고충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 
(72.3%), ‘무조건 참음’(43.1%),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논’(32.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직장만족도(5점 만점)에 대해 ‘동료와의 의사소통’(3.91점), ‘상사와의 의사소통’(3.58점),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3.34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임금(보수)’(2.35점), 복리후생제도’ 
(2.55점), ‘근무시간’(2.63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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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점집단면접

제1절 조사개요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기능 및 단계별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체계
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 종사자인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의 참여인원은 총 19명으로, 관리자 9명 1집단, 실무자10명 1집단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초점집단면접은 120분~180분 소요되었음

○ 면접 질문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 대응체계 단계별 역할과 기능, 대전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주제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함

제2절 분석결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경험 분석 주요 결과

구분 주제

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공공성의 강화

안정적 기반 마련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2) 아동학대 발굴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3) 신고접수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재학대 신고의 반복

4) 사례판단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임시조치의 증가

5) 보호조치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보호조치에서 아동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6) 사례관리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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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과 아동
학대 대응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정기적 소통체계 필요함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구축을 위해 적정한 인력 지원과 안정적 배치가 요구되며, 반복
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실질적 예방책과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특히 교육청과 학교 
등 아동의 상시등원기관의 대응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의 개별 신고에 따른 
노출위험과 부담감 완화를 위한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 등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함

제5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 표준 대응체계 실시 이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5개의 자치구에 3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2개 자치구와 1개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현행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1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2개 자치구와 업무협력에 따른 업무 분절 및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음. 
둘째, 자치구 개별 담당자 업무 의존도가 높아 공통 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음 셋째,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소통체계가 부재함

구분 주제

7) 사례종결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대응방식의 일원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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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에서 일관된 아동보호체계의 질적 향상, 효과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방안으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제1안: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설치 방안. 이 형태는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전체 대응 업무의 조정, 정리, 지원이 용이한 형태임. 1안은 대전광역시 전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며 자치구 단위의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므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방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일관된 지침 
지원을 하고, 유관 협력체계와 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며 일정부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 없고 1안 보다 빠르게 적용, 실시할 수 있으나 공무원 순환보직 
등 인력변동이 잦을 경우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수 있음

○ 제3안: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대전광역시는 총괄적인 정책 방향 수립,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점 및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별도 개소하거나, 현행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거점을 담당할 경우 추가 인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제6장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 

첫째, 아동권리적 및 친화적 대응 강화
둘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셋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차원

○ 정기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사례회의 정례화: 공공↔민간 사례연계, 사례종결논의 시점
○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 피해아동의 욕구 및 의사 확인 절차 추가
○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
○ 재학대 감소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대전광역시 특성이 적용된 대응체계 매뉴얼 개발
○ 대응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 실시
○ 안정적인 인력배치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차원

○ ‘위원회’를 통한 신고로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 강화

 3)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차원

○ 종사자 교육ㆍ훈련 강화
○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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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현장은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즉각분리
제도의 도입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대응 정보협의체 구성 등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안타
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응체계 현장의 인력 
충원이나 전문성 문제, 대응체계 간 소통이나 연계 및 협력의 부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김나영 외, 2021; 박명숙 외, 2021; 전민경, 임예슬, 2022; 조태준 외, 
2021; 임수경, 송이은, 정도영, 2022).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은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시도(아동학대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지역의 
인력배치나 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을 지원하고 예산집행,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양육
상황 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예방경찰관
(Anti-abuse Police Officer, APO)은 아동학대의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모니터링 하는 등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가정복귀 프로그램, 가정기능 회복서비스, 치료 외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신고, 진료,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수행하고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4

있다. 아동학대는 이처럼 다양한 민관에서 함께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른 상황이다. 서울

특별시는 기존의 아동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지원과 협력체계 유지 및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23), 부산광역시의 경우 민관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아동
보호종합센터, 2023). 경기도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운영
으로, 현장 조사지원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수원특례시의 경우는 거점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 특례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이 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개입하고 하고 있다(경인종합일보, 2023. 12. 6.).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정부대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실행
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78건이었고 이중 
학대판단은 605건으로 나타났으며(대전광역시, 2023c),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3.00%로, 전국 평균 3.85%보다 낮고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9.73%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현재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3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19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이 있으며, 경찰청과 6개 경찰서에는 7명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 및 북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광역형 1개소, 지역형 12
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 등이 일선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
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예방,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 세부방안을 추진하였다(대전광역시, 2023a). 정부와 발맞춰 대전광역시도 현재 
제도 및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된 지 3년 되어가고 지난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와 
심층사례관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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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점검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 대응체계가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살펴보고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및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근거해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
자를 대상으로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전국 및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
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제3장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조사개요 및 분석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 하고자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응체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전광역시의 바람직한 모델 모형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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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적합한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6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과 
운영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국내‧외 현황, 정책, 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
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책 
및 행정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와 정책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모바일/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IPA분석과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초점집단면접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가 인식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응
체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반영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내용 및 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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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표의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정책 방향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표 1-1> 연구방법
구분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조사대상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유효표본 총 137명 총 2회, 19명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반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웹/모바일 설문조사 대면면접

조사기간 2023년 8월 7일 ~ 9월 7일 2023년 8월 16일
2023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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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추진체계

대전형 아동학대보호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는 연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수행절차를 추진하였다.

단계 구      분 주 요 내 용

1단계
연구설계 연구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검토
대전광역시 담당 공무원 협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연구계획 수립

2단계
조사 실시

문헌연구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국내‧외 현황 및 법률·정책 분석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대응체계 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대응체계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2회)

대전형 모델 개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3단계
결론 및 제언 

도출

결론 및
실천적‧정책적 제언 도출

연구결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 도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4단계
최종보고

연구결과 보고 주요 연구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연구보고서 작성 및 수정보완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부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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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의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제3조 제1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생존, 발달 그리고 존엄성에 실재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상업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착취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유형을 물리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
정서적 학대, 방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조범근 외, 2017). 이러한 규정을 통해 유형의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무형의 학대행위(정서적 학대 및 유기, 방임) 또한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 외에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의 권리와 욕구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김미숙 외, 2016).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정의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의 범위와 성격, 해석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어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 판단에 대한 어려움은 현장에서도 같은 사례지만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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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려 혼선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의 현황 

1) 전국 아동학대 현황 

(1) 시·도별 신고접수 

2022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먼저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2년 
1,254건(2.8%)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11,960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5,728건(12.9%), 인천광역시 3,157건(7.1%), 부산광역시 
3,072건(6.9%) 순으로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 255건(0.6%)와 광주광역시 798건(1.8%), 제주
특별자치도 822건(1.8%)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서울  5,728 12.9
부산  3,072  6.9
대구  1,800  4.0
인천  3,157  7.1
광주   798  1.8
대전  1,254  2.8
울산  2,130  4.8
세종   255  0.6
경기 11,960 26.9
강원  1,520  3.4
충북  1,254  2.8
충남  2,182  4.9
전북  2,153  4.8
전남  1,945  4.4
경북  2,122  4.8
경남  2,379  5.3
제주   822  1.8
총계 44,531 100.0

출처: 보건복지부(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표 2-1> 2022년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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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아동 발견율 

2022년 추계 아동인구(0세~17세)는 7,256,021명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는 27,971건이었
으며,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3.85%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12,407명의 아동
인구 중 637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으며, 피해아동 발견율은 3.00%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의 발견율이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5.95%, 전라북도 
5.55%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1.97%, 광주광역시 2.28%, 서울특별시 2.6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이 세종이나 광주광역시보다 비교적 높지만 
울산광역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지역 추계아동인구(0~17세)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 1,109,318 2,899 2.61

부산 412,283 1,726 4.19

대구 327,757 1,223 3.73

인천 424,827 2,216 5.22

광주 227,450 519 2.28

대전 212,407 637 3.00

울산 175,484 1,708 9.73

세종 85,619 169 1.97

경기 2,096,094 7,845 3.74

강원 199,549 982 4.9

충북 228,412 690 3.02

충남 319,155 1,209 3.79

전북 244,171 1,356 5.55

전남 242,667 1,444 5.95

경북 345,178 1,414 4.10

경남 492,196 1,510 3.07

제주 113,454 424 3.74

총계 7,256,021 27,971 3.85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표 2-2> 2022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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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사건(2019년, 일명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며, 대전광역
시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신고접수 된 일반상담 수와 아동학대로 접수된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는 총 1,178건이었으며, 
이중 학대판단 605건으로 전년 대비 신고접수는 522건 감소하였으며 학대판단은 499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유형 중에는 중복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접수 아동학대유형

계 아동
학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2018 1,183 1,129 41  13  649  22  141 9 111  366

2019 1,362 1,214 117  31  891 135  198 20  82  456

2020 2,232 1,646 542  44 1,375 148  395 20 101  711

2021 1,700 1,614  50  36 1,104 151  335 13  86  519

2022 1,178 1,058 101  19  605  94  195 25  60  231

계 7,655 6,661 851 143 4,624 550 1,264 87 440 2,283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표 2-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단위: 명/건

한편,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는 다음과 같다. 전체 3,075명의 학대피해
아동 중 대부분이 원가정보호(2,567건/ 83.5%)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보호된 
아동의 수는 486명(15.8%)이고 기타 22명(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3,084건 중 지속관찰 1,615건(5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고발조치가 1,364명(44.2%), 분리 74명(2.4%), 기타 31명(1.0%) 순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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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기타 계 지속관찰 고발조치 분리 기타

2020 1,371 1,181 183  7 1,375 846  504 16  9

2021 1,099  903 192  4 1,104 528  554  4 18

2022  605  483 111 11  605  241  306 54  4

계 3,075 2,567 486 22 3,084 1,615 1,364 74 31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표 2-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
단위: 명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원인 및 아동학대행위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특징은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아동
학대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 처리된 4,624건의 사례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2.5%(3,815건)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5%(441건), 대리양육자 3.7%(169건), 친인척 1.4%(65건), 기타 3.1%(143건) 
순이었다.

연도별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과계

계 부모
(양부모 포함) 대리양육자 친인척 교원, 보육, 시설 기타

2018  649  542(83.5%)  34(5.2%)  5(0.8%)  53(8.2%)  15(2.3%)

2019  891  663(74.4%)  28(3.1%)  8(0.9%) 155(17.4%)  37(4.2%)

2020 1,375 1,146(83.3%)  50(3.6%) 15(1.1%) 132(9.6%)  32(2.3%)

2021 1,104  937(84.9%)  47(4.3%)  8(0.7%)  72(6.5%)  40(3.6%)

2022  605  527(87.1%)   1(0.2%) 29(4.8%)  29(4.8%)  19(3.1%)

합계 4,624 3,815(82.5%) 169(3.7%) 65(1.4%) 441(9.5%) 143(3.1%)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표 2-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원인 및 아동학대행위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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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대전의 5개 자치구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접수는 서구 382건(32.4%), 중구 261건(22.2%), 동구 184건
(15.6%), 대덕구 176건(14.9%), 유성구 175건(14.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대
판단은 총 637건으로 서구 213건(33.4%), 중구 118건(18.5%), 유성구 108건(17.0%), 대덕구 
103건(16.2%), 동구 95건(14.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발생비율 모두 
5개 자치구 중 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치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율과 비교하여 학대 
판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성구 61.7%(신고접수 175건/ 학대판단 108건), 대덕구 58.5%(신고
접수 176건/ 학대판단 103건), 서구 55.8%(신고접수 382건/ 학대판단 213건), 동구 51.6%(신고
접수 184건/ 학대판단 95건), 중구 45.2%(신고접수 261건/ 학대판단 118건) 순으로 확인된다.

구분
신고접수(아동학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학대판단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19 190 258 519 231 167 95 151 384 159 104

2020 522 501 567 363 241 234 178 481 271 172

2021 237 387 523 351 232 156 264 270 290 168

2022 184 261 382 175 176 95 118 213 108 103

출처: 대전광역시(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 

<표 2-6>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률 및 정책

1. 법률 및 조례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처리,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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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다양한 법률이 아동학대의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를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이며,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 아동학대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기본법으로서,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법으로
서의 법적 지위에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현행 「아동복지법」
은 1961년 12월 30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아동복리법」(법률 제912호)이 
그 전신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8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핵가족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계속된 경기 호황은 빈부 격차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3일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여 보호대상범위를 요구호아동 위주에서 
전체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아동의 기본적 인격 및 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 등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이룩하게 되었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면서 2000년 1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4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의 가중,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내용 포함,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체제구축 및 운영 의무화 
등이 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2011년 8월 4일 재차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시행 및 이를 바탕
으로 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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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장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 요소 제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지원 및 학대 행위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조기 발견체계 구축, 치료 및 취학 지원 등, 아동보호기관장 신분 
조회 범위 규정,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적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치료 요청,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피해아동 즉시 분리제도 마련,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을 지속하여 지금의 「아동복지법」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7장 7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지원,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 주요 내용

3조(정의) 아동학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것(7호)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8호)

5조(보호자 책무) 보호자는 신체적 고통,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됨(2항)

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운영)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 
등(6호)

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3년마다 아동학대 등 아동종합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15조(보호조치) 보호대상아동 발견 및 의뢰시 보호조치 실시,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15조의 2(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아동학대, 아동학대행위자의 시설 입소 및 퇴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보유(2항 3호, 2항 13호)

16조(보호대상아동 퇴소조치) 가정복귀 신청시 보장원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의사 의견 청취 후 가정 복귀 (아동학대행위
자가 상담, 교육, 심리치료 미참여시 복귀 불가)

16조의 2(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이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방문 지도관리

17조(금지행위)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학대, 정서 학대 등 10개 행위 금지

18조(친권상실 선고 청구) 친권 남용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 발견 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청구 

21조(보조인 선임 등) 법원 심리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리
보조인 선임 가능(피해아동 증인 신문시 동석 허가)

22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조치 시행, 긴급전화설치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업무 수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표 2-7>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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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주요 내용

22조의 2
(학생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연계 체계구축, 학대 피해 학생의 
안정적 적응 지원, 정보 공유 등

22조의 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피해아동 보호, 치료 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의 
협조 요청

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계획(가족, 악대행위자 대상 포함) 수립통보

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및 학대예방주간 시행

24조(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아동학대 예방 방지, 위반자 계도 등을 위한 교육 등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내용 포함 및 결과 제출

26조의 2(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행) 공공기관과 공공단체(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및 제출

27조의 2(아동학대 통보)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의심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
자치단체장 또는 보장원장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27조의 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인도 시 거부금지 

28조(사후관리) 보장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종료 시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재발 
여부 확인, 피해아동 및 보호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28조의 2(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및 제공)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가족 상담, 교육,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 여비 등 실비 지급 가능 및 취학 지원

29조의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제공)

자치단체장, 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제공 
및 행위자의 성실 참여 

29조의 3(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판결로 집행종료 및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기관 노무 제공 금지(10년 초과 금지)

29조의 4, 5(취업 제한 선고자 취업 점
검확인/해임 요구)

취업 제한 명령 선고자의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
위반자 해임 요구

29조의 6(아동학대 법률상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소송비용 국가 부담

29조의 7(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의 조치 사항
29조의 8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 아동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요청

31조(아동 안전 교육)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행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자치단체의 학대 아동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예방 담당 기관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설치기준, 운영, 직원자격, 배치기준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예방 교육, 홍보, 사후관리 등

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업무 내용 규정(2024.1.9.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에서 재구성.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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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에 아동학대 치사죄 및 
학대 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
였다. 또한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학대행위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인 아동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을 규정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6년 개정(2016.5.29.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자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한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7년 개정(2017.12.19. 일부개정)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및 치료위탁을 추가하고 상습 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 발생건수의 증가에도 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의 부족함을 인지하여 2020년 개정
(2020.3.24. 일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 청구, 범죄 신고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
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
였다. 2021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년 두 차례 개정하게 되는데(2021.1.26., 2021.3.16. 일부개정) 현장 출동, 현장 조사, 응급
조치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가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6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정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범죄의 
처리 절차, 아동보호 사건의 처리,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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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주요 내용
1조(목적)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보호 절차,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규정
2조(정의)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아동보호 사건 등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아동학대 
범죄 처벌

4조(아동학대 살해치사)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조(아동학대 중상해) 생명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때 3년 이상 징역
6조(상습범)

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습적 아동 범죄를 범한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 1/2까지 가중처벌

8조(형별, 수강명령 병과) 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9조(친권상실 청구) 중상해, 상습 아동 범죄시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

아동학대 
범죄 

처리절차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임의), 신고의무자 신고(강행)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즉시 조사 또는 수사 착수

10조의 2, 3(불이익 금지,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신고자 등 보호(인적 사항 공개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

11조(현장 출동)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출동, 조사 및 업무 방해금지
피해아동, 신고자, 목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한 분리 조사

12조(피해아동응급조치) 학대 피해 확인,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범죄행위 제지, 격리, 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16조(피해아동변호사 선임 
특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17조(증인신변안전) 생명, 신체 해를 입거나 염려 시 신변 요청

아동보호 
사건

19조~22조(학대행위자 임시 
조치, 고지, 집행, 변경)

원활한 조사, 심리,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친권 제한, 상담 및 
교육, 구치소 유치 조치 가능

25조(검사결정전 조사) 필요시 학대행위자 조사 요구 가능, 자료 제출 요구 가능
26조(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27조(아동보호 사건처리)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처분 가능

28조(검사 송치)
29조(법원 송치)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원 송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 시 법원 송치

30조(송치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임시 조치 여부 결정, 인도와 결정은 구속기간 내 이루어져야 함

35조(비밀엄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의 경우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 방송금지

36조(보호처분결정)
38조(집행)

접근제한, 전기통신 접근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

피해아동
보호명령

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 직권 또는 청구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48~49조(보조인) 피해아동 및 행위자는 보조인 선임할 수 있음
51조(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시 6개월 단위 연장)

53조(이행실태조사)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시 조사
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학대 사건 조사, 
사례관리, 법 절차 및 제도 등 교육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에서 재구성. https://www.law.go.kr

<표 2-8>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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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아동학대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크게 자치법규명에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가 있고, ‘아동학대’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조항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다. 

먼저,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제정시행하고 
있다.

자치법규명에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조항 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도 제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마다 조례제정상황은 
다르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에서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이행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는데, 5개 
자치구 모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학대 및 방임가정 
아동을 이용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덕구와 동구는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학대 등 고통
스러운 사건 및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심리적 외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덕구는 201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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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 및 발생률을 보이는 유성구의 경우 2017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도모 및 
학대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성구는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입소 대상으로 하여 기능, 비용지원과 자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현황

대전광역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2016년 12월 30일에 제정하였다. 

5개 자치구는 제정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는데, 서구가 2009년 6월에 최초로 제정하였고, 유성구가 2010년, 중구가 2017년, 
대덕구와 동구가 2019년에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 이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의 
경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구는 3회, 유성구는 2회, 대덕구는 1회의 일부개정을 실시하
였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최근 활발히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조례 제정시기 시행시기 개정시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2016.12.30 2016.12.30 -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9.6.21. 2019.6.21. 2021.7.30.

(일부개정)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9.12.31. 2019.12.31. -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9.6.26. 2009.6.26.

2018.10.8.(일부개정)
2018.12.24.(일부개정)
2020.8.3.(일부개정)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0.2.18. 2010.2.18. 2020.10.12.(일부개정)

2021.11.16.(일부개정)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7.11.8. 2017.11.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표 2-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조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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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구성항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의 항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5개 자치구의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구성항목을 살펴보았다.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비교하면, 대전광역시는 9개 조, 서울특별시는 
14개 조, 광주광역시는 2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서울특별시는 2016년 제정 이후 2021년에 3차례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광주광역
시는 2020년 3월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사업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벌칙에 관한 위임조례로 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와 달리 규정
되지 않은 조항이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정책 수립, 연구교육홍보,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
역시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2016.12.30. 제정 2016.3.24. 제정
최근 개정 2021.12.30. 일부개정 2020.3.1. 제정

9조 14조 22조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3조(적용범위) 3조(적용범위)

3조(책무) 4조(시장의 책무) 4조(시장의 책무)

4조의2(보호자의 책무) 5조(보호자의 책무)

4조(예방계획수립시행) 5조(예방계획수립시행) 6조(예방계획수립 등)

9조(실태조사) 8조(실태조사)

<표 2-10> 대전광역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조례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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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5개 구 모두 목적, 책무, 
예방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구축, 사업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5개 자치구 모두는 아니지만, 3개 자치구 이상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의, 위원회 
기능,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자치구가 공통으로 
제시되지 않은 구성항목은 대덕구와 서구의 실비보상과 관련된 조항, 서구와 유성구의 주민책무 
규정, 대덕구의 아동학대 금지와 신고 의무, 서구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간사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5조(예방위원회 설치) 7조(예방위원회 설치) 9조(예방위원회 설치)

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1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11조의3(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16조(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17조(사후관리 등)

6조(사업비지원) 13조(사업비지원) 18조(사업비지원)

13조의2(지도감독)

7조(교육 및 홍보) 8조(예방교육) 1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12조(아동학대 예방 행사, 홍보) 제7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8조(협력체계구축) 6조(협력체계구축) 19조(협력체계구축)

6조의2(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14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9조(정보제공)

10조(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 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

11조(긴급전화 설치 등)

14조(비밀준수의 의무) 20조(비밀준수의 의무)

21조(아동학대예방의날)

22조(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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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15조 11조 17조 9조 11조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4조(주민책무) 4조(주민책무)
4조(아동학대금지)

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6조(예방계획수립 등) 4조(예방계획수립 등) 12조(시행계획수립 등) 7조(시행계획수립) 4조(예방계획수립 등)

7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설치)
5조(위원회 설치)

5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구성)

8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8조(위원장 직무)

9조(회의)
10조(위원회 간사)

9조(실비보상) 16조(실비보상)
10조(협력체계구축) 5조(협력체계구축) 11조(협력체계구축) 6조(협력체계구축) 5조(협력체계구축)
11조(사업비 지원) 9조(예산지원) 13조(사업비 지원) 8조(사업비 지원) 9조(예산지원)
12조(교육 및 홍보) 8조(교육 및 홍보) 9조(교육 및 홍보) 8조(교육 및 홍보)
13조(정보제공) 10조(정보제공) 14조(정보제공) 10조(정보제공)

14조(비밀준수의무) 11조(비밀준수의무) 15조(비밀준수의무) 11조(비밀준수의무)
15조(시행규칙) 17조(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표 2-11>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조례 구성항목

2. 지원정책

1) 중앙정부 지원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의 법제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쉼터 확충’ 등
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왔다(보건
복지부, 2021). 그러나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2019)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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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 4개 분야로, 구체적인 내용은 ①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②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을 개선함, ③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함, ④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을 개선함, ⑤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을 활성화를 포함한다. 

현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의 국정비전을 설정
하고 아동복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표방
하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복지 정책의 청사진으로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망사건의 발생비율은 높지만 학대피해 발견율이 낮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체계를 강화하기 최근 1년간 병원 미방문 또는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학대 사례판단 전 또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의 지역 내 아동학대 감시인력의 
양성도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한편, 변화된 아동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시 군 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를 추진하며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 대응 등의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울러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업무에서 2023년 10월부터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업무가 전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11개소가 선정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
으로 확대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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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략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개입으로 중대사건 발생 방지
대응인력 전문성 및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과제

<예방>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촘촘한 발굴 추진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 활성화

<대응>
전문성 제고 등으로 아동 안전 강화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사후관리>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재학대 방지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 강화
사망사건 분석 체계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b).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표 2-12>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023)

2) 대전광역시 지원정책

대전광역시는 올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① 아동
학대 인식개선과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 예방, ②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와 위기가구 조기 
발굴, ③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④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
대응 체계구축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가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먼저,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 ②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 ③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비대면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공하였다. 또한 광역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권리 컨퍼
런스’를 연 2회 개최하여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양육문화 및 체벌 없는 자녀양육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을 위해 ①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생애
초기 영유아 특화 건강 확인 및 지원, ③ 유치원·초·중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 조사 실시, ④ 시설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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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조사, ⑤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 모니터링, ⑥ 학대피해 조기발견 및 적극 보호
를 위해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유관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원가정의 아동보호 및 양육 기능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② 보호 대상 아동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가족·학대행위자 
상담·치료와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시범 사업) 실시, ③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거점 
심리치료 지원팀을 별도 신설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④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
병원’ 운영하여 광역시 단위의 거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을 제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아동보호전담기관, 자치경찰
위원회 등 유관기관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2020.09 선포)에 
걸맞는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 세부 추진방안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
②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
③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

①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위기아동 발굴 
② 생애초기 영유아 특화 건강 확인 및 지원
③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실시
④ 아동양육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⑤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 모니터링
⑥ 재학대 우려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원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② 피해아동·가족·학대행위자 상담·치료
③ 거점 심리치료 가정회복 프로그램
④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운영

민·관 협력체계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①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 내실화
② 유관기관 워크샵 개최

기타 대전형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모델 마련

출처: 대전광역시(2023a).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표 2-1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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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사례에서는 비교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
광역시를 선별하여 개별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 
사례는 아동학대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 일본
을 선별하여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법 등을 탐색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모델 마련을 위해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별 업무의 역할을 명문화하여 정책을 수립
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과에서는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지원 및 실적을 총괄 관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지원하고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평가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
한다. 법무부의 여성아동인권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을 주요 역할로 삼고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행위자 교육·교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 종사자에게 교육을 수행하며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지원 및 총괄한다.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업무로 삼고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
학교의 미인정 결석, 예비소집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상담·관찰과 비밀전학 제도 개선 및 
학생생활기록부 안내 등 피해 학생의 취학 및 학습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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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는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지침·매뉴얼 마련, 예산지원 및 실적을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는 
위기청소년 상담·상담·보호 등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한다. 

경찰청의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
정책 마련 및 개선을 기본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지도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본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복지안전본부에서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통합유지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보안체계를 점검·구축
하고 있다.

주체 업무역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괄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 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사업 평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아동권리보장원 위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행위자 교육·교화 지원체계 마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및 총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안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발·보급 - 미인정결석, 예비소집 등 
소재안전 파악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조치 운영, 상담·관찰 등 피해학생 후속 지원
비밀전학 제도 개선 및 학생생활기록부 안내를 통한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및 지침·매뉴얼 마련, 예산 지원 및 실적관리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위기청소년 상담·상담·보호 등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운영
아동학대 관련 예산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아동학대사건 수사 지도

<표 2-14>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 주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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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전문가들의 주요 업무 
및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3a). 먼저, 시도 아동학대 담당부서는 사업
지역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예산 집행,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조사 및 상담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한다. 또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
하며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한다.

그 다음으로 경찰의 ‘112종합상황실’은 신고접수 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긴급 상황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학대와 관련하여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다. 이를 학대예방경찰관
(APO)에 통보하여 지역경찰 및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동을 지령한다. 이때 112 신고전화 또는 
APO 시스템상 아동학대 재발 이력을 확인하며, 재발 이력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령을 
내린다. ‘지역경찰’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행위자 제지 등과 같은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신고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확인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현장상황을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에 공유한다. 이때 3급지 경찰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데, 가정폭력 수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관서에서 가정폭력과 병합 수사를 수행
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정책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전수합동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긴급한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함께 현장 출동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강력)팀’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한다. 이들은 지역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현장 출동 및 

주체 업무역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통합유지관리, 개선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 제공 및 관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점검·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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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데, 평일 주간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야간 및 휴일은 여성
청소년수사팀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 
경찰청의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만10세 미만 및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재학대 위험 감소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아동복지법」 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체제 안착 시기인 2023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보완하였고 10월 1일
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심층사례관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처벌법」제 11조 제 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 시 협업의 강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청의 계획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협력하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주체 업무역할

시도
(아동학대 담당부서)

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 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 점검

<표 2-15> 아동학대 현장 대응 주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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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의 개입을 위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24시간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때 접수된 
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으로 분류한다. ‘일반상담’으로 접수될 경우, 통합
전산망에 기록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기관에 연계되지만,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진행한다. 

조사는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때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보육 및 교육기관 종사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학대 혐의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체 업무역할

시도 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 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진료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체계 운영
사건 조사, 수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연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폭력학대 등 피해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학대 정황 의심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신고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연계된 위기청소년 상담 등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장애아동 포함)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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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을 학대행위자(가해자) 수사를 담당하며, 
담당 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 및 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분류될 경우, 피해아동에게는 
응급조치와 보호 명령 조치가 이루어진다. 먼저, 응급조치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
자의 범죄 행위의 제지하고 피해아동 격리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피해아동 보호 
명령 조치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및 접근제한, 전기통신 제한을 하고,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필요 시 행위자의 친권을 정지, 아동보호를 위해 치료 및 가정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하고 새로운 보조인 및 후견인을 선임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
으로는, 가장 먼저 행위를 제지하고, 임시조치 이후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가 있으며,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등이 있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추진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성 강화는 
공적 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 및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조사와 개입의 분리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 및 다체계 간 협력(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아동보호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공공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인 민간의 역할이 재분장되었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배치되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반적 업무수행(신고, 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원하며,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
전문적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례관리를 위한 초기면접부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개입, 
점검,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등의 사례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에는 상담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는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아동학대 및 아동양육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뿐만 아니라, 학대피해 가족을 
위한 지원도 수행할 수 있는데, 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 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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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 연계기관을 결정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림 2-1]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흐름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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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도 정부와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추진하며 광역시 단위로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대응 종합계획과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도 아동복지과 등의 아동보호팀에서 
학대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결정 및 사례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30명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9명으로 집계되었다(대전광역시 2023a). 

한편,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피해자 지원 업무, 사후관리 등을 수행
하는 전문 경찰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유성서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경찰서에 각
각 1명씩 배치되어 총 7명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이 있다. 

또한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소가 있다. 
기존의 대전광역시아동보호기관은 동구와 중구를,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4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

구분 아동학대전담공무원(A)
(최초 배치 시기)

아동보호전담요원(B) 아동보호팀(A+B)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2 (2022.09) - 2

동구 여성아동과 5 (2021.03) 4 9

중구 여성가족과 6 (2021.09) 4 10

서구 아동복지과 7 (2020.10) 5 12

유성구 가족복지과 5 (2021.09) 3 8

대덕구 가족친화과 5 (2021.09) 3 8

계 30 19 49

출처: 대전광역시(2023a).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표 2-1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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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덕구와 유성구를 관할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3년부터 심리지원팀을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대전광역시는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적 개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아동
학대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광역시 
거점(광역형)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각 자치구에 총 12개의 새싹지킴이병원이 있다. 충남대
학교병원은 교육·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 협업체계와 응급콜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난도 학대사례의 진료 및 자문 제공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새싹지킴이병원에서는 학대사례 진료 및 자문을 주요업무로 삼고 교육·
세미나·간담회 참석을 통해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대전광역시, 
2023a).

구분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일 2000. 10. 23. 2019. 10. 4. 2023. 3. 23.

소재지 중구 서구 유성구

관할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규모 780.2㎡(지상4층) 221.14㎡ 393.08㎡

종사자 24명 19명 18명

위탁기간 2021. 7. 1. ~ 2026. 6. 30. 2019. 10. 4. ~ 2024. 10. 3. 2023. 2. 1. ~ 2028. 1. 31.

위탁기관 (사)굿네이버스 (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출처: 대전광역시(2023c). 내부자료. 

<표 2-17>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대상 역할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충남대학교병원(거점)

건양대학교병원(지정)

충남대학교병원(거점)
  - 아동보호위원회 구성
  - 24시간 응급의료지원(응급콜 체계구축)
  - 고난도 학대사례진료 및 자문
  -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교육세미나간담회 개최)

<표 2-18> 대전광역시 새싹지킴이병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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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의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총 6개소의 쉼터가 있으며, 즉각 분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이나(2024년도 설치예정) 추진 중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전체를 대상 한다(대전광역시, 2023a).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2022년부터 피해아동 중복진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를 완비하였으며, 민·관실무협의체, 아동학대 대응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를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또한 ‘아동학대, 예방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연 2회
(6월, 9월) 아동학대 컨퍼런스,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11월 19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영화제,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구분 대상 역할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동구) 대전한국병원
(중구)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탄방엠블병원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유성구) 대전코젤병원, 봉키병원, 

엠블병원, 유성선병원, 코젤병원

학대사례 진료 및 자문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협력

   (교육세미나간담회 참석)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 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연번 시설명 개소일 소재지
(비공개시설) 아동정원 종사자

1 좋은이웃쉼터 2005. 1. 19. 중구 7명(여) 7명

2 기쁜우리아동쉼터 2017. 12. 7. 서구 7명(남) 7명

3 대전민들레쉼터 2015. 12. 17. 유성구 7명(남) 7명

4 대전민들레플러스쉼터 2019. 11. 2. 대덕구 7명(여) 7명

5 대전희망쉼터 2022. 5. 2. 대덕구 7명(남) 7명

6 푸르니쉼터 2022. 12. 1. 동구 7명(여) 7명

출처: 대전광역시(2023c). 내부자료. 

<표 2-19> 대전광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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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사례

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피해 대응으로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019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전담인력으로 ‘아동 인권전문가’를 지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류임량, 2023).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확립을 위해 아동 인권전문가 지정이 이루어졌다.

분야 주요 추진과제

추진체계 강화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시)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② (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경찰)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대응
: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⑤ (신고)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⑥ (조사) 전담공무원·경찰 신속한 합동조사
⑦ (판단)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⑧ (조치)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⑨ (회복) 가족기능 회복지원
⑩ (재학대예방)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예방
: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⑪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⑫ 시민참여형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⑬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⑭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출처: 내손안에서울(2021). "제 2의 정인이 없도록…” https://mediahub.seoul.go.kr

<표 2-20>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경찰청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서울
특별시는 ‘신고 즉시 안전조치, 두 번 다시 학대받지 않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을 비전으로 삼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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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을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아동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3대 분야, 1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2-2] 서울특별시 대응기관 협력체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023). 주요사업내용. https://child.seoul.go.kr/archives/320

먼저,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을 8개 권역
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으로 8개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이대 서울병원, 적십자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내손안의서울, 2021. 5. 12.). 전담의료
기관은 주말 및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되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서울특별시, 2022),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구축하여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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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업무역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 강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지원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

(44개)

광역 전담의료기관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지역 전담의료기관)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023). 주요사업내용. https://child.seoul.go.kr/archives/320

<표 2-2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기관별 역할

둘째,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를 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2021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충하고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서울특별시, 2022).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과 보호시설을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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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020년 58명에서 2021년 79명, 2022년 9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야간‧휴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인력을 191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 차량 지원, 녹취록 장비 지원, 자치구와 경찰의 합동교육,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수당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서울특별시, 2022).

셋째,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위험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신고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임신‧출산입양 초기 
부모에게 부모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였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현장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아동보호, 학대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구축한 ‘아동보호통합체계’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조사부터 사례관리, 
보호조치, 이후의 자립지원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부터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 
청년)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맞춤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노원복지샘, 2023). 이와 같은 통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원구는 2018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시작한 2018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역별로 관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사실 확인 후 사례관리를 하는 민간의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노원복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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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연합신문, 2018. 3. 13.). 노원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
성과 사례관리의 공공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병원 등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또한, 노원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립해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표현능력의 한계로 즉시 격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돌봄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보호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7세 이하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즉시 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노원구는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친권자 등이 동행하지 않아도 우선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담의료기관과 협약체계 구축’하고 ‘아동
학대 관련 전담팀 운영’,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의 세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
하였다(시정일보, 2023. 1. 13.). 먼저, ‘전담의료기관 협약체계 구축’을 위해 인제대학교 상계백
병원, 을지대학교병원과 노원경찰서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신고,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협조, 
의학적 자문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담의료기관과 협약체계 구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은 노원구청이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피해예방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
에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학대전담공무원과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가 매주 3회 
이상 소통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
회)’는 월 1회, 대면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한 ‘아동학대 판단 
회의’도 월 1회, 대면으로 소통하며 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구청, 노원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대 피해, 위기의심 아동의 정보 공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정일보, 2023. 1. 13.).

한편, 노원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2023. 7.)를 도입했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회의 정례화,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노원구의 ‘아동보호통합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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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사례로 꼽
히며, 협력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촘촘한 아동대상 보호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3)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는 경기지역 시군 18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수원 장안구에 광역단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
였다(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이처럼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광역단위의 거점기관이 
생긴 것은 경기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실무자의 대
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인력체계 지원,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기관 협력관계 구축, 연구정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 아동보호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 업무역할

아동학대대응 전문인력 양성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아동학대 대응인력 길라잡이 발간
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
아동학대 대응인력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합동 연찬회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 워크숍, 세미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팀장회의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개선

아동학대 현황 통계관리
경기도 연차보고서 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책제언
직원전문교육 및 양성

고난도 심리서비스 품질강화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컨설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워크숍 및 간담회
전문가 사례회의
심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분석

출처: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2023). 부서안내, https://gccpa.co.kr/sub/sub02_02.php

<표 2-22>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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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내 4곳(김포, 양주, 오산, 포천)의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 표준 업무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긴급의료비(최대 120만원) 및 종합심리평가와 미술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지원, 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정상적인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한편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발생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남부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 11곳의 유아교육과 보육복지과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
센터 소개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비 보육교사 교직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1만 136개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의 설치 운영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와 보고를 통해 경찰 등과 원활하게 공조하도록 지도하였다(동아일보, 
2023. 5. 11.).

경기도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전문성 강화, 공공 
및 보육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담의료기관의 적극인 추진 등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한 처벌 강화’

광주광역시는 아동복지법 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0. 3.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이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2020. 11.)하여 ‘아동의 안전’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각 자치구 
역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 시행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2020년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2021년 9월에 마련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2021년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2022년 
5월 공표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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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북구의 경우 2017년 9월 제정된 광주
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시설 종사자의 아동 인권 존중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모니터링단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감소(최근 3년간 광주시 연간 평균 아동
학대 신고 건수 1,029건, 2020년 860건)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아동학대 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아동
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광주광역시, 2021). 광주광역시는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을 위해 ‘아동학대 신속 대응시스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제를 
대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등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
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해 신고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도록 신고접수와 
상담 채널을 분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수행
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적제재를 
강화하였다. 

광주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분리제’ 에 대비하여 전담공무원 숫자를 지속하여 확충
하고 보호시설과 가정형 보호의 확대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21; 2022). 특히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기존 동구와 
서구 2곳에서 운영되던 쉼터를 5곳으로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받는 
위탁가정 아동 320여 명(250세대)에게 2022년부터 양육수당을 2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
하여 지급하며, 2세 이하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을 추가로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빅데
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의 가정을 예측하여 자치구의 직원이 분기별로 방문 조사하고,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합동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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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광역시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울산광역시의 전체 자치구(4개 구, 1개 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먼저 울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사업비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의 5개 구·군 중 13세 미만 아동의 수는 적은 편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울산시 중구는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2월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 이후 공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
하기 위해 2021년 울산시에서는 ‘울산형 대응체계'를 발표하였다(이윤정, 2021). 울산형 대응
체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요계획을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구축’, ‘위기아동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보호체계 강화’,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아동
학대 예방부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까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사를 내실화하고 울산형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아동학대와 관련
한 중대 사건과 집단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2023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울산광역시, 2023). 
울산시의 2023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보호’, ‘사후관리’ 
등 5개 단계,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울산시청 및 5개 구·군, 울산
교육청, 울산경찰청, 울산대학교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2022). 

단계별 주요사업을 보면, ‘사전발굴’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을 
통한 위기아동 조사의 내실화와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파악,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개선’ 단계에서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생활 밀착형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시민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대응’ 단계의 경우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아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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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5개 구·군, 교육청, 경찰청, 대학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동보호 전담
기구를 구성한 뒤부터 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이 주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울산광역시, 2022). ‘분리보호’ 단계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이전과 추가 개소,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 인프라 운영 내실화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단계 사업내용

사전발굴 e아동행복지원사업(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_ 위기아동 조사 
만3세 가정양육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 조사

인식개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

초기대응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증진

분리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추가 개소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 인프라 운영 내실화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

출처: 울산광역시(2023).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시행.

<표 2-23>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계획(2023)

이처럼 울산광역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 추진과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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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 사례

1) 미국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미국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주의 보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방 차원의 개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Mary Ellen Wilson’ 사건과 같은 
몇 차례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연방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연방국 내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Jalongo, 2006).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법으로는 2016년 개정 및 재승인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례를 신체
학대와 정서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규정하였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a).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국정보센터
(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보조 활동을 규정
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아동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지원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24시간 이내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
답사와 이동 분리, 가정위탁 등의 업무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유정원, 202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은 아동학대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의 연령 및 성적 학대와 관련 여부,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도, 행위자의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판결은 보호
관찰 또는 5년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권리 상실, 아동학대범죄 기록 등이 
남는다(이세화 외, 2020). 즉,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TA)은 아동보호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개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아동보호 책임이 미국 연방정부에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박언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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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기존의 미국 아동보호체계는 단일한 방식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워커(CPS Worker)에 의해 아동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 조치, 서비스 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단일한 보호체계 
내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였다(이주연, 2016). 그러나 이와 같이 일관된 대응체계에 따를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차등적 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System)’가 도입되었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일부 주(미주리주, 플로리
다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다수의 주 또는 지역 단위로 차등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b).

미국은 주(State)별로 법 제정과 명칭 사용이 자유로워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다양한 대응체계(Multiple 
Response System: MRS), 대안적 대응체계(Alternative Response System: ARS), 가족사정 
대응체계(Family Assessment Response System: FARS), 이중 트랙(Dual Track), 다양한 트랙
(Multi Track) 등; 이주연, 2016). 명칭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차등적 대응
체계가 전통적인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의 대응과는 다르며, 
대응방식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차등적 대응방식은 전체 신고, 접수 사례를 ① 조사(Investigation) 트랙과 ② 비조사(Non- 
investigation) 트랙(가족사정; Family Assessment)으로 이분하여 차등화 된 트랙을 따르게 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① 조사 트랙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절차를 적용하고, 심각하지 않은 
사례(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의 경우 ② 비조사 트랙의 대안적 방식(가족사정)의 절차를 적용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을 차등화한 체계이다. 

서비스 흐름을 살펴보면, 차등적 대응체계의 조사 트랙은 아동보호 워커에 의한 접수조사-조치
(서비스 제공)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만, 대안적 방식(비조사 트랙)은 접수 → 욕구 사정(Assessment) 
→ 서비스 제공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대안적 방식은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스크리닝·조사’(Screening/ Investigation) 대신 가족 지원을 위한 ‘욕구 사정’을 실
시하고 학대가정에 대한 ‘(적대적) 조치’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둔다. 트랙
별로 의뢰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조사 트랙으로 넘겨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거나 당장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들로, 심각한 신체학대 
및 성학대 등 사법기관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과 함께 일부 장애아동의 시설 내 학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법기관의 법리적 해석을 위해 학대 판정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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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차별성을 두어 엄격하게 조사한다. ② 비조사 트랙으로 넘겨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저위험 혹은 중위험 사례들이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미국의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
들이 있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내에 2개 이상의 다양한 대응방식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대응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기준은 ‘아동에 가해지는 즉각적인 위험의 존재 
여부와 수준’ 및 ‘사법기관의 개입 필요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응방식이 이미 결정된 
사례이더라도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방식으로 재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각 주 정부
에서는 차등적 대응방식이 법령, 정책 및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비조사 트랙 운영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의뢰된 가족은 아동안전이 확보되는 한 제공되는 서비스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정식으로 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지 않으며, 학대행위자 또한 주 정부의 중앙기록상 아동학대 범죄
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통적 요소를 제외하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TA) 등 연방 
법령이 차등적 대응체계의 방식과 특성 등을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나 지역의 필요대로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통해 아동보호 워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대응체계의 워커들에 비해 장기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
졌다(이영우, 장수연, 2022).

(3) 뉴욕주 CARES(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 Support; NYC 
Children, 2023)

미국의 뉴욕주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에서 아동
학대(Child Abuse) 및 방임(Neglect)을 포함하는 아동 부당취급(Child Maltreatment)을 정의
하고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3). 

뉴욕주의 차등적 대응체계인 CARES(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 
Support)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주 전체의 중앙등록부(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비조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대응체계로 2013년 시작되었다. FAR(Family Assessment Response)이라고도 
알려진 CARES 접근방식은 사회복지사가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없고 심각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협력하여 아동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자녀를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공식 및 공식 
지원을 파악하는 데 가족을 참여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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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다(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3). 
CARES 접근방식은 가족 중심이며, 가족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참여는 

자율이다. 이는 가족강점을 기반으로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향후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 교육 참여, 보육계획 세우기, 스트레스 관리,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찾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 찾기 등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뉴욕주의 경우, 아동학대 보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의 형태(Promising practices network & 
Rand Corporation)로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프로그램은 약 36개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족 지원, 부모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특수한 보호 대상자(3개월 미만 
아동, 10대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다(Rand, 2023).

CARES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했을 수 있다는 조사나 결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조사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SCR에 신고한 사람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으며,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CARES의 참여기록은 비공개되지만 
아동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그림 2-3] 미국 뉴욕주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출처: NYC Children. (2023). Cares. https://www.nyc.gov/site/acs/child-welfare/cares.page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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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DR)는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고에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는 각 가정의 고유한 강점과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획일화된 접근 방식이 
아닌 개별화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안전, 위험 및 보호 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대응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유연성이 특징이며, 가족의 참여를 강조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새로운 징후에 대해 더 빠르고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므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가정 내 어려움이 확대되고 아동학대 위험으로 인한 아동의 
분리조치가 필요하기 전에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에 의뢰하는 경로는 지역사회, 아동학대 및 유관 서비스, 
아동학대의 3가지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로 의뢰하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에 
의뢰되었으나 아동학대 또는 방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여기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양육교육 또는 필요한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및 유관서비스로 의뢰되어 아동학대 또는 방임 정도가 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로(Abuse and Neglect at Low to Moderate Risk) 판정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팀워크를 형성하여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방식으로 가족에게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것
으로 판정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미국의 전통적인 아동보호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진다(김미숙 외, 2016). 

2) 독일 

(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청소년청(Jugendamt)

독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가족
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아동학대, 방임 및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방가족부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전문의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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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나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입법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방가족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행과 
정책의 수행 등에 관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청이라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청소년분과(Fachbereich 
Jugendamtes)’, ‘아동과 청소년, 가족청(Amt für Kinder, Jugend und Familie)’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유사하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4)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청의 조직은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청의 구체적인 업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놀이, 
스포츠 등의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사회사업, ② 일반적인 상담 및 가족 지원, ③ 파트너십, 별거, 
이혼 등에 관한 자문, ④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 ⑤ 교육지원,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및 청년 대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아동학대 관련 대응절차

독일은 아동학대에 관한 책임을 공적영역이 우선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은 예방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독일은 형법, 민법, 아동·청소년 원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1차적 
책임은 아동복지국에 있다. 아동복지국은 아동의 복지에 위험성이 있다면 가정에 개입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환경을 갖춘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박상식·김두상, 2017). 또한 아동복지국은 사전예방을 방지체계에 포함
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경찰 출동 전에 긴박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 아동을 단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청소년청과 서로 상호 
협조 하에 관련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독일의 가정법원은 직권 
개입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친권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상실 등과 
같은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독일 민법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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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한편 청소년청은 사례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을 직접 부모로부터 분리(격리)시키거나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물리력을 활용한 제압, 문 강제 개방 등)을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라도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청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

3) 일본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책

일본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은 「아동복지법」으로, 이 법률에는 아동복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비롯해 아동복지 행정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기본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유야마 아쓰시, 
2020) 1990년대 이후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2000년 11월에부터 시행되었다
(성윤희, 양승미, 2021).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상담소 같은 외부기관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었다(성윤희, 양승미, 2021). 이후 「아동학대방지법」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노력 의무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아동상담소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였다(박상식, 김두상, 2017). 
일본의 법에서는 아동상담소장이 보호 등의 통고를 받거나 송치를 받은 아동,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에 의거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 시까지 아동에게 일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적정한 자에게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승흠, 2015). 

일본의 아동학대는 피해사실이 가시화되기 쉽지 않고 타인이 문제상황에 개입하기 어려운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厚生 省, 2022a),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개입,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후 대책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202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재정비와 학대의 배경이 되는 육아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厚生 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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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b). 핵심내용은 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절차에 사법심사 도입, ② 어린이 가정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증 신설, ③ 아동의 의견 청취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④ 아동상담소 기능 강화 
및 일시보호소 환경 정비, ⑤ 육아가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강화 및 사업 확충, ⑥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경력증명서 도입, ⑦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 대상 아동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더 나아가 2022년 「어린이 기본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이 추가로 
제정되었으며, 2023년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정부기관의 신설로 이어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어린이 가정국, 내각부의 아동정책 관련 사무부서를 이관하여 만들어졌으며, 
저출산 및 아동 빈곤, 아동학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THE SANKEI, 2022. 
12. 20.) 일본에서도 저출산 및 아동학대 등의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동 정책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의 직속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갖게 되어 일본 내 아동 관련 정책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구혜경, 2022). 

(2) 아동학대 신고절차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발견한 자는 시정촌, 
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 및 특별지자체(정령지정도시)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아동
복지전문기관으로, 2022년 기준 전국에 2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복지타임즈, 2023. 5. 11.). 

현장조사나 일시보호 등의 학대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한은 아동상담소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례는 시정촌이나 복지사무소를 경유하여 아동상담소에 송치
된다(김미숙 외, 2016). 다만, 아동상담소에서 수리한 사례 중 아동상담소의 면접과 조사에 근거
하여 안전 면에서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이면서, 아동 및 임산부 복지에 관한 정보 제공, 
조사 및 지도(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정신보건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기타의 
지원(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다시 시정촌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정촌에 의한 재정지원 정책은 ① 아동상담소 설치준비 등에 관한 보조직원의 배치, ② 
아동상담소의 업무를 배우는 동안의 대체직원의 배치 등에 대해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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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용 면에서의 지원책은 ① 아동상담소 설치를 위한 매뉴얼 작성, ② 아동복지사의 임용자격
요건의 재검토 등을 마련하고 있다(下山憲治, 2017).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배상균, 
2017).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2016)을 통해 아동이 가정복귀 후 아동상담소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와 부모-아동 간 관계회복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가정복귀 후 아동상담소는 민간시설에 조언과 상담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가정위탁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정위탁인 등록자 수를 확산시키고 아동과의 매칭, 위탁가정 방문
지원, 아동의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였다(배상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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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 파악을 통해 대전광역시 특성이 
반영된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조사의 대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주요 종사자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 아동보호팀
(5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경찰청 및 경찰서(6개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
(APO)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아동보호전문
기관(3개관)의 상담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5개관)의 의료사회복지사, 학대피해아동쉼터(6개
소)의 보육사이다.

2. 조사 내용 및 출처

본 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그리고 일반적 사항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관련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공동연구진과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각 영역별 출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와 연계협력 수준, 종사자 교육 및 훈련은 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관계부처 합동, 2023a) 
등을 토대로 구성하고 각 대응체계별 종사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쳐 구성하였다.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역할모호성은 Rizzo, House와 Lirtzman(197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안혜경(2022)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역할과다는 Beehr, Walsh와 Taber(1976)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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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수정한 최가영(2000)과 김진수(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보완하였으며, 역할불일치는 
Woerkom와 Sanders(2010), Rosenberg와 Stern(1971) 그리고 Yi, Lee와 Dubinsky(2010)
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혜경(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업
갈등은 Jehn과 Mannix(2001)가 제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수연(2007)이 
개발한 문항에서 수정하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 관련 문항은 상호의존성, 새로운 전문활동, 목표공유, 
협력과정 평가로 구성되며, Bronstein(2002)과 김소향(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대응
체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협력효과 문항은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연구를 
바탕으로 원성구(2011)가 보완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과 관련
된 문항은 류주연, 권소일, 정희수, 김기수(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
자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그 밖의 문항들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 파악 및 모델 개발
을 위해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표 3-1> 조사내용
구분 세부 조사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수행도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난이도, 대응체계 종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업무의 주된 어려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ㆍ협력

대응체계별 연계여부, 대응체계별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
대응체계별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대응체계별 연계 시 애로사항
대응체계 협력 수준, 대응체계 협력 효과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다른 체계와의 협조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아동학대 특성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보완해야 할 점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업무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장점, 단점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개선방안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
 - 자치구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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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절차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5개구)와 경찰청 및 경찰서(6개서), 아동보호전문
기관(3개소),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에 본 설문조사를 홍보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대응체계별 담당자를 선정해 조사기관에서 연구 목적 및 내용, 참여방법 등 참여동의를 
포함한 URL를 발송하고 담당자가 각 소속 종사자들에게 URL를 발송해 참여동의를 받은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웹/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23년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대응체계별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는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본 설문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세부 조사내용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필수/권고)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필수/권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교육 활성화 방안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
지난 3년간 대상자 관련 폭력 경험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업무 스트레스 수준,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업무 시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직장 만족도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분야, 소지자격
현 소속(직책)
현 직장 근무 경력,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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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37명(100%)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48명
(35.0%)이 조사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다른 대응체계에 비해 참여비율이 높고 아동학대전담의료
기관의 경우는 4명(2.9%)으로 참여비율이 낮다. 따라서 각 조사항목별 전체결과 해석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문항에서 데이터 클리닝에 의해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 해당문항의 사례 수와 전체 
사례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결과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전체 합계가 100.0%에서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수응답의 경우는 
전체 합이 100.0%를 넘길 수 있다. 응답 사례수가 30명 미만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대응체계별 조사대상자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시
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28명인데(광역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2명 제외), 이 중 23명(82.1%)이 응답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19명 중 12명
(63.2%)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2명)의 경우 아동
학대대응 종합계획,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사건조사는 하고 있지 않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의 경우 총 7명 중 6명(85.7%)이, 아동학대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
청소년수사팀 경찰관 30명 중 12명(40%)이 참여해, 총 18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3개 기관에 관장, 팀장, 상담원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8명(87.3%)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시 거점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자치구에 12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인 병원 5곳을 추천받아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4명(80%)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6곳에서는 원장, 보육사, 치료사가 총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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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이고 이 중 32명(76.2%)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이번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에 대응체계별 종사자 총 1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응체계별 현재 소속별 직책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65.7%,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4.3%였다. 경찰청 및 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은 ‘경위’와 
‘경사’가 각 33.3%, ‘경감’과 ‘경장’이 각 16.7%였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는 ‘경사’가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경위’ 25.0%, ‘경장’과 ‘순경’이 각 16.7%, ‘경감’이 8.3%를 
차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 72.9%, ‘팀장’이 20.8%, ‘관장’이 6.3%였으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의료사회복지사’ 75.0%, ‘팀장’이 25.0%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육사’ 78.1%였고 ‘원장’이 18.8%, ‘치료사’가 3.1% 순이었다.

대응체계 N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6.8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3.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9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3.4

합계 137 100.0

<표 3-2> 대응체계별 조사대상자
단위: 명/%

구분 N %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5.7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4.3

합계 35 100.0

경찰청 
및 

경찰서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경감(팀장)  1   5.6

경위  2  11.1

경사  2  11.1

경장  1   5.6

<표 3-3> 현 소속 및 직책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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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32.8%,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4%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대’ 27.7%, ‘40대’ 
26.3%, ‘50대 이상’ 14.6% 순이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8.6%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원 석사 졸업’ 19.0%, ‘2~3년제 대학 졸업’ 8.8%, ‘고등학교 졸업’ 2.9%, ‘대학원 박사 졸업’ 
0.7% 순으로 나타났다.

소지자격을 조사한 결과, 의료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교사’ 22.6%,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아동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이 19.7%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해 현 직장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1년-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31.4%로 
가장 높고, 이어 ‘1년 미만’ 20.4%, ‘3년-5년 미만’ 16.8% 순이었다.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40.9%로 가장 높고, 이어 ‘1년 미만’ 28.5%, ‘3년-5년 미만’ 18.2%, 
‘5년 이상’ 12.4%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N %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감(팀장)  1   5.6
경위  3  16.6
경사  4  22.2
경장  2  11.1
순경  2  11.1
합계 1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3   6.3
팀장 10  20.8
상담원 35  72.9
합계 48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팀장 1  25.0
의료사회복지사 3  75.0
합계 4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6  18.8
보육사 25  78.1
치료사  1   3.1
합계 32 100.0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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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전체 137 100.0

성별
남성 45 32.8

여성 92 67.2

연령

20대 38 27.7

30대 43 31.4

40대 36 26.3

50대 이상 20 1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2.9

2~3년제 대학 졸업 12 8.8

4년제 대학 졸업 94 68.6

대학원 석사 졸업 26 19.0

대학원 박사 졸업 1 0.7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123 89.8

보육교사 31 22.6

정교사 9 6.6

건강가정사 8 5.8

간호조무사 4 2.9

상담사 관련 27 19.7

지도사 관련 9 6.6

기타 14 10.2

현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28 20.4

1년-3년 미만 43 31.4

3년-5년 미만 23 16.8

5년 이상 43 31.4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

1년 미만 39 28.5

1년-3년 미만 56 40.9

3년-5년 미만 25 18.2

5년 이상 17 12.4

Base=전체 137명

<표 3-4> 일반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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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1)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수행도·난이도 비교

(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는 모두 ‘상담·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조사’의 중요도는 4.61점이고 수행도 4.59점, 그리고 난이
도가 4.52점이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어려운 기능 및 역할은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으로 4.43점과 4.37점이었으며, 수행도는 ‘신고접수’ 4.35점으로 나타났다. 
‘상담·조사’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 그리고 난이도에서도 높게 나타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은 중요도와 난이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움을 줄여주면서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굴’과 ‘사례 연계 및 점검’은 중요
도가 높은 반면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1]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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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는 ‘상담’이 4.75점으로 가장 높
았고 수행도와 난이도에서는 ‘사례점검’이 4.64점과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의 
경우 중요도는 높았지만 수행도에서는 두 번째(4.13점)였고 난이도에서는 ‘사례점검’(4.00점), 
‘종결 후 관리’(3.75점)에 이어 세 번째(3.71점)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과 ‘종결 
후 관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2]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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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신고접수’에서 각 4.53점, 4.56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에서는 ‘보호조치’
에서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와 수행도를 보이면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학대피해아동관리’의 경우는 중요도가 높은 
편인 반면, 수행도가 다소 낮아 수행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3-3] 중요도·수행도·난이도: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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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상담ㆍ치료‧교육’
에서 각 4.64점, 4.61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3.79점으로 나타났다. ‘가정
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에 비해 난이도가 3.90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교육ㆍ홍보’
의 경우 중요도는 두 번째인데(4.44점), 비교적 수행도(4.15점)와 난이도(3.38점)는 낮았다. ‘행정’
도 중요도(4.22점)과 수행도(4.28점)에 비해 세 번째로 난이도(3.47점)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상담ㆍ치료‧교육’과 ‘가정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도 높으면서 난이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난이도를 낮추는 방안이 요구된다. ‘교육ㆍ홍보’의 경우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편으로 수행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3-4]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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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는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진료’에서 각 5.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수행도는 ‘행정 관련’에서 4.00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는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에서 2.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은 중요도와 수행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데,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아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5]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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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와 치료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는 모두 
‘생활지도’에서 가장 높고, 중요도 4.97점, 수행도 4.88점, 난이도 3.81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는 일시보호로 각각 4.94점, 4.75점이었으나 난이도는 가장 낮았다
(3.56점). 사회적응지원의 경우 난이도는 두 번째(3.78점)로 높았으나 중요도(4.69점)와 수행도
(4.41점)는 난이도에 비해 순위가 낮았다. ‘생활지도’의 경우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가 가장 높아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심리안정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아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3-6] 중요도·수행도·난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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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1)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결과해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Martilla와 James(1977)의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교차분석하여 직무영역을 4개 분면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관리자가 
직무에서의 개선 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artilla & James, 1977; 김혜정 외, 
2022). IPA분석은 마케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조직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경희, 김유나, 이태인, 2023; 김혜정 외, 
2022; 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정선욱, 김은영, 2020)

본 조사의 중요도-수행도 IPA분석에서도 업무 영역을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각 분면에 필요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상태로,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제2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수행도를 
보이는 영역으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어 이 
영역에 투입된 자원을 다른 영역에 투입해야 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현재 이상의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저순위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낮은 수행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많이 못하고 있어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중요한 만큼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조
성심 외, 2016; 주린, 조환기, 조선배, 2015).

제1사분면
높은 중요도
높은 수행도

제2사분면
낮은 중요도
높은 수행도

제3사분면
낮은 중요도
낮은 수행도

제4사분면
높은 중요도
낮은 수행도

[그림 3-7]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해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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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 대응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
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은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5) 피해
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3-8]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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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아동상담, 2) 개별보호ㆍ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현 수준 
유지강화’에는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에는 6) 사후모니터링과 7) 행정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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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2)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
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항목이 해당되었다.

[그림 3-10]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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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2)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7) 사례관리 서비스(치료 외),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었다.

[그림 3-11]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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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결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와 수행
도가 모두 낮아 현재 이상의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저순위 상태’는 3) 수사협조 및 의학적 자문과 
5) 행정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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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4) 사회적응 지원과 5) 행정 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쉽터 보육사 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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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1)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결과해석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IPA 분석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IPA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제1사분
면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역량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으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영역으로, 현재는 
전략적 중요도는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우선순위 선정에서는 다소 밀리게 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낮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지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추진, 적응하기 
쉬운 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요도는 높지만 난이도가 낮은 제4사분면은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바로 추진이 가능한 영역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이을지, 주호선, 2016; 주린, 조환기, 
조선배, 2015).

제1사분면
높은 중요도
높은 난이도

제2사분면
낮은 중요도
높은 난이도

제3사분면
낮은 중요도
낮은 난이도

제4사분면
높은 중요도
낮은 난이도

[그림 3-14]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해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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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노력 필요’ 
영역은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ㆍ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도 높고 난이
도가 높아 역량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빠른 효과’ 영역에 9) 피해
아동보호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 대비 난이도가 낮아 과제를 추진하고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 현재 상태를 지속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5]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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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노력 필요’ 
영역은 1) 아동상담,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이 해당되며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집중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서 개선해야 하는 ‘큰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빠른 효과’ 영역에 2) 개별보호ㆍ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에 비해 과제
를 추진하고 적용하는 것이 쉬워 현재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중요도와 
낮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빠른 실행’ 영역에는 6) 사후 모니터링과 7) 행정 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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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항
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과제를 추진 및 적용하는 것이 쉬운 ‘빠른 효과’ 영역에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7]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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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
에서 반드시 역량을 개발해서 개선해야 하는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ㆍ치료ㆍ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
치료ㆍ교육,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효과’ 영역에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8]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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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결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개선해야 할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4) 의료
기관 연계ㆍ협력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효과’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중요도와 높은 난이도에 해당
하는 ‘시간 낭비’ 영역은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과 5) 행정 관련으로 선택적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3-19]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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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
에서 역량 개발에 집중해서 개선해야 할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
그램),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효과’ 영역에 1) 피해아동 일시보호
(숙식 및 생활지원)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실행’ 영역은 5) 행정 관련이었으며, 
‘시간 낭비’ 영역은 4) 사회적응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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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로서의 역할수행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의 역할수행과 관련해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을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조사한 결과, 역할
과다(2.77점)와 역할불일치(2.59점)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어 과업갈등 2.32점, 역할
모호성이 2.14점으로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은 업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것으로(Churchill, Ford, Hartley, & Walker Jr, 1985), 역할모호성의 
경우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할과다는 
활용가능한 자원에 비해서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경우로(Rizzo, House, & Lirtzman, 197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평균 3.06점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불일치는 기대하는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역할규정이 불확실하여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정도를 침해받거나 역할 범위가 모호할 때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안혜경, 2022; Etgar, 1979; Oliver & Brief, 1978; Yi, Lee, & Dubinsky, 
2010). 역할불일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2.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업갈등은 과업의 내용이나 수행절차 및 실행방법에서 생각이나 의견의 불일치
로 인해 나타나는 충돌로(안혜경,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2.48점)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보다 과업갈등이 높았다.

[그림 3-21] 역할 수행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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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대응체계별 종사자들이 인식한 현재 업무량과 전문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10점 평균 기준으로 
업무량은 8.01점, 전문성은 6.83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봤을 때,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8.75점)과 
전문성(8.75점)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량의 경우 전담의료기관 다음으로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8.65점)이 많았고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8.17점), 아동보호전담요원(7.92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7.87점), 그리고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7.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도 전담의료기관 다음으로,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7.50점), 아동
보호전담요원(7.17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6.65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6.61점),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사 등(6.53점)의 순이었다. 

[그림 3-2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단위: 점/10점 평균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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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업무량 전문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8.01 1.68 6.83 2.12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87 1.32 6.61 2.76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7.92 1.51 7.17 2.0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8.17 1.82 7.50 2.2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8.65 1.25 6.65 1.59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8.75 0.96 8.75 1.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7.03 2.10 6.53 2.24

Base=전체 137명

<표 3-1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단위: 점/10점 평균 

6) 업무의 주된 어려움

담당하는 업무의 주된 어려움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인력 수 부족’
이 43.1%와 51.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1순위는 ‘대상자의 비협조’ 13.1%, ‘근무형태(당직근무, 
교대근무 등)’ 10.9%, ‘인력의 전문성 미흡’ 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인력 수 부족’과 ‘대상자 비협조’가(26.1%)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무형태’(21.7%) 등의 순이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민원 응대’(25.0%),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과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6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68.8%),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100%)의 경우는 ’인력 수 부족‘를 1순위로 뽑았다. 마지막으로 쉼터 보육사는 
당직, 교대근무 등의 ‘근무형태’(28.1%)를 주된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1+2순위는 ‘인력 수 부족’(51.1%) 다음으로 ‘대상자의 비협조’(35.0%), ‘근무형태’(19.7%),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19.0%), ‘민원 응대’(16.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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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1+2순위 어려움은 ‘대상자의 비협조’(47.8%), ‘근무형태’(43.5%), ‘인력 
수 부족’(39.1%) 등의 순이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민원 응대’ 
(41.7%),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33.3%) 순으로 높았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인력 수 부족’(61.1%), ‘대상자 비협조’(38.9%) 순이
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인력 수 부족’(77.1%), ‘대상자의 비협조’(52.1%) 순으로 나타
났으며, 보육사는 ‘근무형태’(40.6%), ‘협업 경험의 부족’(25.0%),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 
(21.9%)이였다.

[그림 3-23] 업무의 주된 어려움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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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교육체계(보수
교육 등) 강화’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27.0%, ‘경력 우대’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가 5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 43.8%, ‘경력우대’ 27.7%,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27.0%, ‘자격
제도 강화’ 2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4]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단위: %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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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원

(48
)

20
.8

39
.6

14
.6

6.3
12

.5
2.1

0.0
4.2

10
0.0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

료사
회복

지사
(4)

50
.0

50
.0

0.0
0.0

0.0
0.0

0.0
0.0

10
0.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
육사

 등
(32

)
31

.3
31

.3
9.4

12
.5

6.3
3.1

6.3
0.0

10
0.0

Ba
se
=전

체 
13

7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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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문
성
 향

상
을
 위

해
 정

책
적
으
로
 필

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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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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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사
회
적
 인

정
 

체
계
 강

화

교
육
체
계

(보
수
교
육
 

등
) 
강
화

경
력
 우

대
전
문
가
 단

체
 

역
량
 강

화
자
격
제
도
 

강
화

채
용
기
준
 

강
화

전
문
직
 

윤
리
강
령
 

강
화

처
우
 개

선
(급

여
인
상
, 

보
상
 지

급
)

전체
(13

7)
50

.4
43

.8
27

.7
27

.0
21

.2
18

.2
5.8

5.1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1

.7
56

.5
34

.8
26

.1
34

.8
26

.1
0.0

0.0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25
.0

58
.3

25
.0

16
.7

25
.0

41
.7

8.3
0.0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61

.1
44

.4
50

.0
33

.3
5.6

0.0
0.0

5.6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
담원

(48
)

64
.6

35
.4

27
.1

29
.2

16
.7

16
.7

0.0
8.3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

료사
회복

지사
(4)

50
.0

50
.0

0.0
0.0

75
.0

25
.0

0.0
0.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
육사

 등
(32

)
53

.1
40

.6
15

.6
28

.1
18

.8
15

.6
21

.9
6.3

Ba
se
=전

체 
13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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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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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

1) 대응체계별 연계여부/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애로사항

(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응답자 모두 연계를 하고 있었고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과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은 78.3%, 52.2%가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 연계ㆍ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중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찰청
/경찰서’ 3.74점, ‘아동보호전문기관’ 3.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청/경찰서’가 4.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4.70점, ‘학대피해아동쉼터’ 4.6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부정확한 사건 통보(오인신고, 허위신고, 
정보부족)’ 30.4%,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사례관리 적극성 미흡’ 34.8%, 아동학대전담의료
기관에 대해 ‘연락체계망, 기관별 역할 공유 필요’ 17.4%,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거부, 보호
하기 쉬운 아동만 입소허용’ 26.1%,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정보 공유 비협조, 협업 부족’ 
30.4% 등이 언급되었다.



 제3장 설문조사

105

[그림 3-25]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표 범주

시ㆍ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100.0 - 78.3 - 100.0 - 52.2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74 0.75 3.35 0.83 3.33 1.03 3.78 0.74 3.25 1.22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83 0.49 4.70 0.63 4.30 0.82 4.61 0.66 4.13 0.97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1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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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부정확한 사건 통보
(오인신고, 허위신고, 정보부족) 30.4 입소거부, 보호하기 쉬운 아동만 입소허용 26.1

협동 조사 필요 17.4 기타 13.0

신속 집행 및 통보 필요 13.0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기타 8.7 정보 공유 비협조, 협업부족 30.4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개입 꺼림 4.3

사례관리 적극성 미흡 34.8 피해아동 신속한 학습지원 4.3

사례관리 전문성 부족 21.7 쉼터 가까운 학교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받는 것을 
곤란해함 4.3

이해관계 충돌, 소통 어려움 21.7 학대처리 담당 직원 채용 필요 4.3

기타 8.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락체계망, 기관별 역할 공유 필요 17.4

진단, 소견 등 정보 공유 8.7

민원 염려(서류발급에 대한 근거 법률 미약) 4.3

복잡한 절차 4.3

중앙차원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4.3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1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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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대응체계별 연계여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답자 모두 연계하고 
있었고 ‘경찰청/경찰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각 91.7%가 연계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83.3%)과 ‘시교육청/교육지원청’(66.7%)이 타 대응체계에 비해 낮게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연계ㆍ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 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3.50점, ‘경찰청/경찰서’ 3.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향후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4.67점, ‘경찰청/경찰서’ 4.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은 다른 체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가장 높은 체계였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일부 비협조적 태도’(25.0%),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41.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아동 건강
상태 확인 및 소견 등 협조 필요’(16.7)%,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 전문성 결여’,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입소거부’(각 8.3%)로 나타났다.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사건 정보 
공유 부족’, ‘보호아동 교육서비스 신속 지원 필요’, ‘교육청과 학교 간 고유업무에 따른 담당자 
확인 어려움’ 각 8.3%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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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표 범주

시ㆍ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평
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91.7 - 100.0 - 83.3 - 91.7 - 66.7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45 0.82 3.08 1.08 3.50 0.97 3.82 0.87 3.25 0.89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58 0.67 5.00 0.00 4.25 0.87 4.67 0.65 4.17 0.83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19>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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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일부 비협조적 태도 25.0 아동 건강상태 확인 및 소견 등 협조 필요 16.7

업무 숙지 필요 16.7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비협조적 태도, 전문성 결여 8.3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41.7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입소 거부 8.3

담당자 변경이 잦음 16.7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례 개입 및 관리 필요 16.7 사건 정보 공유 부족 8.3

기타 16.7 보호아동 교육서비스 신속 지원 필요 8.3

교육청과 학교 간 고유업무에 따른 담당자 확인 
어려움 8.3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20>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

(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응답자의 
94.4%가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88.9%, ‘학대피해아동쉼터’ 7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연계ㆍ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자치구 아동보호팀’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63점, ‘학대피해아동쉼터’ 3.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계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치구 아동보호팀’ 4.44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각 
4.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에서는 가장 높았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신속 대응 필요(24시간 출동)’ 
22.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극적 대응’ 11.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16.7%,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쉼터 및 쉼터 수용인원 부족’ 16.7%, 
그리고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적극적 대응 필요’ 27.8%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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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94.4 - 88.9 - 50.0 - 72.2 - 50.0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94 1.09 3.63 1.31 3.56 1.01 3.62 0.96 3.11 0.93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44 1.10 4.28 1.32 4.56 0.70 4.33 1.08 4.33 0.84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21>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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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신속대응 필요(24시간 출동) 22.2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16.7

업무이해도 제고 필요 11.1 학대피해아동쉼터

야간, 휴일에도 현장출동 인원 최소 2명 필요 5.6 쉼터 및 쉼터 수용인원 부족 16.7

피해자 재정지원 강화 및 지원절차 간소화 5.6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응급아동에 대한 구청의 가정복귀 임의판단 5.6 적극적 대응 필요 27.8

즉각분리 절대 미실시 5.6 아동 생활지도 업무도 경찰에 전가 5.6

학대행위자 조사 시 입장차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극적 대응 11.1

동행요청을 거부할 때가 있음 5.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5.6

피해아동 보호가 아닌 신고 자체를 우선시 함 5.6

학대여부 판단 시 입장차 5.6

Base=경찰청/경찰서(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22>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112

(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대응체계별 연계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연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경찰청/경찰서’와 ‘지역 사회서비스기관’이 각 97.9%,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80.0%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 연계ㆍ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3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3.72점, 
‘경찰청/경찰서’ 3.5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향후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이 4.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찰청/경찰서’ 4.63점,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4.6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아동보호팀’
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계ㆍ협력의 필요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및 사례대응 필요’(18.8%)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18.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연계 및 활용 정도 낮음’ 10.4%,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인계가 어려우나 협력 가능함’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필요’가 각 4.4%,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협조 필요’ 16.7%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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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시ㆍ구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97.9 - 79.2 - 80.0 - 66.7 - 97.9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10 0.83 3.53 0.78 3.34 0.75 4.14 0.72 3.22 0.79 3.72 0.68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69 0.66 4.63 0.61 4.38 0.73 4.33 0.88 4.44 0.65 4.60 0.61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표 3-23>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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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동보호팀 학대피해아동쉼터

적극적 협조 및 사례대응 필요 18.8 인계가 어려우나, 협력 가능함 4.4

협력기관으로의 존중, 상호업무 이해 필요 16.7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필요 4.4

잦은 인력변동으로 인해 업무전문성 낮음 12.5 쉼터별 편차가 큼(아동수당 등) 2.2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개입 의견 차이 10.4 아동인솔 시 소통 필요 2.2

담당하지 않는 업무 책임전가 6.3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 수행주체 및 업무경계 구분 필요 6.3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협조 필요 16.7

조사자료 부족 6.3 기관 안내 및 대상 가정의 협조요청 필요 10.4

담당 주무관의 현장 동행 필요 4.2 아동 모니터링이 어려움 2.1

기타 2.1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이해도 부족 2.1

경찰청/경찰서 사례관리 협업체계 수립 필요 2.1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18.8 역할 맡기기를 부담스러워 함 2.1

적극 대응 필요 8.3 지역사회서비스기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준 및 의견 차이 4.2 대상자가 거부 시 개입 불가 8.3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업무이해 제고 필요 4.2 연계부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계 필요 6.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담당자 연결 어려움, 정보 공유 미흡 4.2

연계 및 활용 정도 낮음 10.4 기관별 지원서비스 내용 공유 필요 2.1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우선 서비스 연계 및 정
보 공유의 어려움 6.3 사례연계 시 우선순위 필요 2.1

상호 업무이해 부족 4.2 지역기관의 개입수준이 낮음 2.1

접근성이 낮음 4.2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소통 어려움 2.1

적극적 협조 필요 2.1

학대피해아동 병원비 지원 필요 2.1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24>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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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아동
보호전문기관’과는 응답자 모두 연계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청/경찰서’는 75.0%,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각각 50.0%로 연계하고 있었다.

전반적 연계ㆍ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각 4.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대부분의 대응
체계가 5.00점으로 나타나 향후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역할 차이 불
분명’, ‘전담인력 부족’이 각 25.0%,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
일치 시 학대 발생지역에서 아동개입 어려움’, ‘경위 파악 시 경찰관이 다수 방문하여 직원 이목이 
집중됨’ 각 25.0%,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예상되는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및 개입 방안 
필요’ 25.0%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는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입소 필요’ 25.0%,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학대예상아동에 대한 개입 및 관리 시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연계 
필요’ 25.0%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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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시ㆍ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75.0 - 100.0 - 50.0 - 50.0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4.25 0.50 4.00 1.00 4.50 0.58 4.50 0.71 5.00 0.00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5.00 0.00 5.00 0.00 5.00 0.00 5.00 0.00 4.75 0.50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25>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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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역할 차이 불분명 25.0 학대예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개입 방안 필요 25.0

전담인력 부족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청/경찰서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입소 필요 25.0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시, 
학대발생지역에서 아동개입 어려움 25.0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학대예상 아동에 대해 개입 시 시ㆍ구 
아동보호팀과 연계 필요 25.0

경위 파악 시 경찰관이 다수 방문하여 직원 이목이 집중됨 25.0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표 3-26>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

(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경우 모두 연계하고 있다고 하였고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53.1%, ‘시교육청/교육지원청’ 
37.5%로 타 대응체계에 비해 연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수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72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지역 사회
서비스기관’ 3.35점, ‘자치구 아동보호팀’ 3.34점, ‘시교육청/교육지원청’ 3.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2.88점으로 타 대응체계에 비해 연계ㆍ협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ㆍ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각 4.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4.4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체계별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입소 아동 정보, 진행상황 공유 미흡’이 
25.0%, 경찰청/경찰서에 대해서는 ‘협력관계 강화 필요’ 12.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소통 부족, 
정보 공유 미흡’이 31.3%였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는 ‘실질적 연계 미흡’ 21.9%, 시교
육청/교육지원청은 ‘적극 협조, 연계 강화 필요’가 15.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연계 부족’이 1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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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65.6 - 100.0 - 53.1 - 37.5 - 62.5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34 0.90 3.24 0.94 3.72 0.81 2.88 0.93 3.25 0.97 3.35 0.81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47 0.80 4.28 0.89 4.47 0.80 4.41 0.87 4.25 0.84 4.47 0.76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표 3-2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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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입소 아동 정보, 진행상황 공유 미흡 25.0 실질적 연계 미흡 21.9

소통 및 협력 부족, 연계 미흡 15.6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필요 12.5

시설 상황 고려 필요 12.5 학대피해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6.3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12.5 진료 관련 서류 발급 제한 문제 3.1

사례결정회의에 쉼터담당자 참여 필요 9.4 쉼터와의 거리 3.1

담당자 휴가 시 업무대행이 잘 되지 않음 3.1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경찰청/경찰서 적극협조, 연계 강화 필요 15.6

협력관계 강화 필요 12.5 학교와의 연계필요(비밀전학, 정보제공 등) 6.3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9.4 근거리 학습지원 신청 간소화 필요 3.1

아동 정보 공유 필요 6.3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체계, 쉼터 이해 부족 3.1

학대자에 대한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필요 3.1 지역사회서비스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연계 부족 18.8

소통부족, 정보 공유 미흡 31.3 대체인력 지원 확대 필요 6.3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체계적 진행 미흡 6.3 비공개 쉼터 특성상 기관연계 어려움 6.3

쉼터 의견 반영 필요 6.3 종사자 소진예방 협조 필요 3.1

기관별 쉼터에 대한 인식 상이
(일부의 경우 하위기관으로 인식) 6.3 단기보호, 비수급자, 관내아동이 아닌 경우 서비스 

수급에 제약 발생 3.1

보다 신속한 조치 필요 6.3

아동에 대한 관심 필요 6.3

대응체계 변경 후 담당 업무 및 권한 불명확 3.1

전문의료기관 치료 대상자 구분 필요 3.1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2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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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수준

협력 수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각 전문직 간의 협동 정도와 과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류미령, 2016). 본 조사에서는 
협력 수준의 5가지 하위영역(상호의존성, 새로운 전문활동, 유연성, 목표공유, 협력과정 평가) 중 
대응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유연성을 제외한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김미주, 2004; 
최경일, 노혜련, 2008; Bronstein, 2002).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체계 간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2.91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위 영역이 2.00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전문활동’의 경우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표공유’ 2.88점, ‘상호
의존성’ 2.84점, ‘협력과정 평가’ 2.83점 순이었다.

대응체계별로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3.16점)에서 종사자 간 협력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2.81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82점)은 전체 대응체계 평균인 2.91점 보다 낮게 협력 수준을 인식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
원의 경우 상호의존성(2.73점)과 새로운 전문활동(2.94점), 목표공유(2.78점)에서 다른 대응체계 
보다 낮게 인식하였고 협력과정 평가(2.68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보였다. 

[그림 3-31] 협력 수준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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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효과

협력 효과는 협력을 통해서 대상자의 서비스 질의 확보와 전문가 만족, 조직의 성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류미령, 2016). 협력 효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
다’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 효과가 높은 것이다.

조사결과,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는 2.86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2.5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가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 
2.96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2.9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협력 효과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다’(2.91점)고 하였고 의료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3.50점)고 보고하였다.

[그림 3-32] 협력 효과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구
분

사
례
수

협
력

효
과

항
목
별

대
상
자
 체

계
적
 관

리
대
상
자
 

욕
구
 충

족
 도

움
전
달
체
계
 

간
소
화
 및

 능
률
화

전
문
적
 

서
비
스
제
공

대
상
자

포
괄
적
 서

비
스
제
공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2.8

6
0.4

4
2.9

1
0.5

3
2.9

4
0.5

0
2.6

6
0.6

9
2.9

6
0.4

9
3.0

2
0.4

9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8

1
0.4

4
2.8

7
0.5

5
2.7

8
0.5

2
2.7

0
0.6

3
2.8

3
0.5

8
2.8

3
0.6

5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2.8
4

0.3
2

3.0
0

0.0
0

3.0
0

0.0
0

2.6
7

0.4
9

2.9
2

0.2
9

3.0
0

0.4
3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2.9

1
0.5

4
2.8

9
0.6

8
2.8

3
0.6

2
2.7

8
0.7

3
3.1

1
0.5

8
3.1

1
0.5

8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
담원

(48
)

2.8
0

0.4
5

2.8
5

0.5
5

2.9
6

0.5
0

2.5
2

0.7
7

2.9
2

0.5
0

3.0
0

0.4
1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1
3

0.7
0

3.0
0

0.8
2

3.0
0

0.8
2

3.0
0

0.8
2

3.0
0

0.8
2

3.2
5

0.9
6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2.9

2
0.4

0
2.9

7
0.4

7
3.0

6
0.4

4
2.7

5
0.6

2
3.0

6
0.3

5
3.1

3
0.3

4

Ba
se
=전

체 
13

7명

<표
 3

-3
0>
 협

력
 효

과
(1
/2
)

단위
: 점

/4점
 평

균
 

 제3장 설문조사

123



구
분

사
례
수

협
력

효
과

항
목
별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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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의 장애요인

다른 체계(기관)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30.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23.4%였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체계와는 다르게 ‘연계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 부족’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43.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43.1%, ‘협력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이 22.6%, 
‘연계기관 및 연계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21.9%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3-33]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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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체계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른 체계(기관)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
를 기준으로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가 3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 29.9%,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의 확대’가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이 65.0%로 가장 높고,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 교육 실시’ 51.8%,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3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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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상대직종 
및 업무
이해 증진
교육 실시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인 
지침 제공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의사소통
기술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전체 (137) 32.1 29.9 19.0 9.5 8.8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47.8 17.4 13.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50.0 33.3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38.9 5.6 5.6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4 18.8 25.0 8.3 10.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7.5 18.8 15.6 15.6 12.5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인 
지침 제공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교육 
실시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교류 
기회확대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교류 
기회확대

의사소통
기술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전체 (137) 65.0 51.8 37.2 27.0 18.2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5.2 43.5 47.8 21.7 21.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3 58.3 50.0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72.2 44.4 27.8 38.9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52.1 54.2 39.6 35.4 16.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75.0 0.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8.8 53.1 31.3 18.8 28.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5>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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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종사자가 인식한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
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 70.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 51.8%,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 ‘재학대가 많은 편’이 각 
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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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장점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사례관리’라고 응답
한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보 공유’ 18.2%,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15.3%, 그리고 ‘조기발견’이 1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 33.6%, ‘정보 공유’ 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순위에 ‘정보 공유’(34.8%)를, 1+2순위에는 
‘기관 간 연계 및 협력’(52.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순위와 1+2
순위 모두 ‘빠른 처리과정’과 ‘통합사례회의’(25%/41.7%)라고 응답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 및 
수사팀은 1순위와 1+2순위 모두 ‘정보 공유’(38.9%/55.6%)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사례
관리’(37.5%/52.1%)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는 1순위 ‘가족 및 학대행위자 개입’(31.3%), 
1+2순위 ‘조기발견’(46.9%)이라고 하였다.

[그림 3-36]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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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점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단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 20.4%,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19.7% 등의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정보 공유’(18.2%)의 경우 대전
광역시 대응체계의 장점으로 두 번째 높은 순위였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함’ 41.6%,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35.8%, 그리고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미흡’이 25.5% 등의 순이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순위와 1+2순위 모두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43.5%/56.5%)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함’(41.7%/58.3%), 학대
피해아동쉼터 보육사는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40.6%/65.6%)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경우는 단점 1순위는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가 안됨’(각 25.0%)이었고 학대예방경찰관 
등은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27.8%)이였고 1+2순위는 전담요원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음’(50.0%), 학대예방경찰관 등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38.9%)로 나타났다.

[그림 3-37]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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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간 협력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관별 역할 정립’과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각 6.6%, ‘전문성, 대상자 이해 제고’와 ‘대상자 안내, 신속‧적극 개입’ 각 
5.1%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관 간 협력 강화’(30.4%)를,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위기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감독 강화’, ‘보호체계 확충’(각 
16.7%)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과 수사팀(2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3.8%),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75.0%),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56.3%) 모두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대전광역시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38] 보완해야 할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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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업무에서 보통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나타
났다. 그중 ‘신고접수’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 2.96점, ‘종결 전 관리’ 
2.93점, ‘아동학대 발굴’ 2.9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결 후 관리’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사례판단’ 2.79점, ‘즉각분리’ 2.80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신고접수’(3.13점/3.09
점)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종결 후 관리’(2.61점/2.66점)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현장조사’(3.25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신고접수’(3.33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례판단’(2.83점)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사례
관리’(3.19점)가 잘 수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즉각분리’(2.48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3-3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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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굴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발굴활동 부족’(29.6%)이라고 하였으며, 신고접수 업무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미접수’(54.5%), 현장조사 업무에서 ‘대면조사 어려움(대상자 거부, 유선
진행)’(40.5%)과 ‘아동정보 등 조사내용 미흡’(32.4%)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례판단 업무의 경우 ‘모호한 판단기준, 판단 오류’(51.2%), 보호조치 업무에서는 ‘보호조치 
후 방치, 절차미흡, 소극적 대처’(42.9%)를, 즉각분리 업무에서 ‘강제력 부족, 일시보호 시행’ 
(29.3%), ‘민원 의식, 소극적 대처’(19.5%) 등이 언급되었다. 사례관리 업무에서는 ‘전문성 부족, 
사례관리 미흡’(41.4%), 사례점검 업무에서 ‘실제적인 사례점검 및 개입 미흡’(31.0%)이라고 하
였다. 

종결 전 관리 업무에서는 ‘종결대상자 관리 부족, 평가 미흡’(43.3%)으로 답하였으며, 종결 후 
관리 업무에서 ‘관리 소홀, 적극적 개입 부족’(22.6%), ‘종결 후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체계 부족’ 
(18.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업무(아동학대 발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사례
관리)에서 ‘신속성 결여’와 ‘더딘 진행’이 언급되어 응답자들은 신속한 업무 진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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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문13에서 각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응답함

기타,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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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에 집중, 서비스 질 향상’ 
22.6%, ‘명확한 역할분담, 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 21.9%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26.1%)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례관리 집중, 서비스 질 향상과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각 17.4%)로 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는 ‘사례관리 집중, 서비스 질 향상’(31.3%)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20.8%)라고 
답하였다.

[그림 3-41]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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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단점을 조사한 결과, ‘소통 미흡, 협력 
약화’라고 언급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업무연속성 저하, 대상자 관리 약화’ 
22.6%, ‘모호한 역할분담, 업무전가’ 14.6%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30.4%)를 업무분리 시 가장 큰 단점
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업무연속성 저하 및 대상자 관리 약화’와 ‘모호한 역할 분담, 업무 전가’가 
각 17.4%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와 ‘업무연속성 저하 
및 대상자 관리 약화’(각 22.9%)를 가장 큰 단점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모호한 역할 분담, 업무 
전가’(20.8%) 순이었다.

[그림 3-42]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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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관 간 협력
모색(통합사례 회의 등)’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 7.3%, ‘조직단순화, 일원화’ 6.6%, ‘정확한 정보 공유’ 5.8% 등의 순으로 언급되
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기관 간 협력모색’(30.4%), ‘조직단순화, 일원화’ 
(17.4%),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13.0%) 순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관 간 
협력모색’(25.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정보 공유’(1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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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
위 모두에서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가 각 21.2%,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
순위에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9.7%,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1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에 이어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이 각 27.0%, ‘아동
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23.4%,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2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4]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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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 모두
에서 ‘TV/라디오 공익광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39.4%,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8.2%,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TV/라디오 공익광고’에 이어서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9.4%,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2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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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시 주도 통합
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23.4%, ‘구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16.8%, 현행 유지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주도 통합모델’이 56.5%로 가장 선호한 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구 주도 통합모델’이 41.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수사팀은 
‘시 주도 통합모델’과 ‘구 주도 통합모델’이 각 27.8%로 같게 나타났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원의 경우는  ‘시 주도 통합모델’이 41.7%로 높게 보고되었다.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75.0%)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50.0%)도 ‘시 주도 통합모델’이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46]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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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시 주도 통합모델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구 주도 통합모델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행 유지

전체 (137) 43.8 23.4 16.8 15.3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6.5 13.0 26.1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16.7 41.7 16.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22.2 27.8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1.7 29.2 10.4 18.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0.0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0.0 28.1 6.3 15.6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51>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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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구사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으로 ‘고용안정, 처우
개선, 종사자 보호’라고 언급한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 제공’ 10.2%, ‘아동학대 법령 개정’ 8.8%, ‘예산 지원 확대’ 5.8%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아동학대 
법령 개정’(각 21.7%), 시스템 개선(13.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 제공’(33.3%),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아동학대 법령 
개정’(각 25.0%)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 및 여청수사팀은 ‘명확한 매뉴얼과 
동일한 지침 제공’(11.1%)이라고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고용안전,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20.8%)라고 보고하였다.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인식개선 노력, 정책 홍보 
’(50.0%),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조기 발견, 재학대 예방 강화’(12.5%)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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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으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13.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8.0%,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 6.6%, ‘의견수렴, 소통 노력’ 4.4%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17.4%)과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각 13.0%)를 원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과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각 25.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정보 공유’(11.1%)를, 상담원(12.5%)과 의료사회복지사
(50.0%) 그리고 보육사 등(15.6%)은 모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높은 비율로 아동권리보장
원에 요구하였다. 

[그림 3-48]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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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으로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8.0%, ‘정보 공유, 적극협조’ 6.6%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시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26.1%),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7.4%) 순이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고용안정, 고용형태 통일’(각 16.7%)을 원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 등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과 ‘정보 공유, 적극 협조’(각 11.1%)를 
언급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12.5%)를 높게 응답하
였다.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강화’(50.0%)를, 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 등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8.8%)과 ‘정보 공유, 적극 협조’(12.5%) 순으로 언급하였다.

[그림 3-49] 광역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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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으로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라고 언급한 비율이 각 1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적극적 아
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 9.5%,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8.0%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구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와 
‘인력확대’(각 13.0%)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고용, 심리지원 등)’(각 16.7%)을 원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 및 여청수사
대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16.7%)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11.1%)로 
응답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연계 및 협력 강화’(25.0%)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12.5%)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50.0%),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25.0%)를,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21.9%)와 ‘연계 및 협력 강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
관리’(각 15.6%) 등으로 답하였다.        

[그림 3-50]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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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1) 직무관련 교육 참여 현황

(1) 참여 횟수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횟수는 ‘필수 직무교육’ 3.66회, 
‘권고 직무교육’ 4.06회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 참여 횟수는 평균 3.66회로 나타났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26.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회 이상’(24.8%), ‘1회’(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고 
직무교육’ 참여 횟수는 필수보다 많은 평균 4.06회였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40.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5회 이상’ 29.2%, ‘1회’ 13.9% 등의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시기를 감안하고 이직 
및 순환보직 등 인사적인 요인, 업무량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권고

[그림 3-51]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
단위: 회/%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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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26.3 23.4 14.6 6.6 4.4 24.8 100.0 3.66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5 13.0 30.4 8.7 0.0 4.3 100.0 1.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50.0 8.3 0.0 0.0 16.7 100.0 4.1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27.8 16.7 5.6 0.0 22.2 100.0 3.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5.0 18.8 12.5 6.3 6.3 31.3 100.0 4.1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75.0 0.0 0.0 0.0 25.0 100.0 2.7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8.8 18.8 9.4 9.4 9.4 34.4 100.0 4.84

Base=전체 137명

<표 3-56> 참여 횟수 - 필수
단위: %/회

구분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40.1 13.9 8.8 5.8 2.2 29.2 100.0 4.06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2.2 30.4 8.7 4.3 0.0 4.3 100.0 1.04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66.7 16.7 8.3 0.0 0.0 8.3 100.0 1.1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0.0 11.1 11.1 5.6 0.0 22.2 100.0 2.8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3.3 6.3 2.1 8.3 2.1 47.9 100.0 7.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25.0 25.0 0.0 0.0 25.0 100.0 2.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1 12.5 15.6 6.3 6.3 31.3 100.0 3.84

Base=전체 137명

<표 3-57> 참여 횟수 - 권고
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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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시간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간은 ‘필수 직무교육’이 
37.19시간이였고 ‘권고 직무교육’이 24.88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 ‘권고 
직무교육’ 모두 참여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45.7%, 58.6%로 가장 높았고, 
‘필수 직무교육’에서 ‘5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수 권고

[그림 3-52]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
단위: 시간/%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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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45.7 14.2 8.7 3.9 27.6 100.0 37.1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5.0 0.0 0.0 0.0 45.0 100.0 35.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8.3 8.3 25.0 25.0 100.0 31.25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44.4 33.3 0.0 0.0 22.2 100.0 43.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2 13.6 9.1 4.5 29.5 100.0 40.2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66.7 0.0 0.0 0.0 33.3 100.0 40.7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46.7 16.7 20.0 0.0 16.7 100.0 32.50

Base=전체 137명

<표 3-58> 참여 시간 - 필수
단위: %/시간

구분 사례수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58.6 15.6 8.6 5.5 11.7 100.0 24.88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5.0 10.0 0.0 0.0 15.0 100.0 14.8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66.7 8.3 16.7 0.0 8.3 100.0 10.0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61.1 27.8 0.0 0.0 11.1 100.0 38.3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7.7 13.6 9.1 15.9 13.6 100.0 27.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25.0 0.0 0.0 100.0 7.2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6.7 20.0 13.3 0.0 10.0 100.0 28.81

Base=전체 137명

<표 3-59> 참여 시간 - 권고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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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가 
6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45.3%,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4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한 활동 중 연간 활동 횟수에 대해서는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의 경우 
10.73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3.74회,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2.7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이 80.4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20.48시간,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14.15시간 등의 순이었는데,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 연간 활동 횟수에 
비해 연간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 100% 0회 15회0시간 100시간

[그림 3-53]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연간 활동 횟수 및 시간
단위: %/회/시간

Base=전체 137명/각 활동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참여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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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에서 모두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이 각 40.9%,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32.1%, ‘교육인력 질 향상’과 ‘교육비 지원 강화’가 각각 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에 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47.4%,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이 24.8%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림 3-54] 교육 활성화 방안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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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1)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폭력 경험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나타
났다. 그 유형에 대해 ‘정신적 질병’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육체적 질병(사고)’
과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각 6.6%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2022)와 비교해 보면, ‘정신적 질병’(6.5%)은 1.5% 높고 ‘육체적 질병’(10.4%)은 3.8% 낮았으며,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도 1.4% 낮았다.

한편, 지난 3년간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나타났다. 그 유형에 대해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으며,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18.9%)은 5.2%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봤을 때,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5.4%), 아동보호전담요원(33.3%), 아동학대전담공무원(26.1%),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12.5%),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11.1%) 순으로 높았다.

[그림 3-55]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폭력 경험
단위: %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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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육체적 
질병(사고)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없음 계

전체 (137) 6.6 8.0 6.6 78.8 100.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 8.7 0.0 87.0 10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0.0 16.7 0.0 83.3 10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6 11.1 5.6 77.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2 8.3 6.3 81.3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0.0 0.0 75.0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2.5 3.1 15.6 68.8 100.0

Base=전체 137명

<표 3-64>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

폭력 피해 
경험(직접, 
간접경험) 
없음

계

전체 (137) 24.1 27.7 48.2 100.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6.1 52.2 21.7 10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25.0 41.7 10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11.1 77.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4 25.0 39.6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25.0 75.0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2.5 25.0 62.5 100.0

Base=전체 137명

<표 3-65>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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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에서 모두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응답이 각 21.9%,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16.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15.3% ,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과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이 각 1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에 이어서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이 29.2%,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27.0%, ‘공격 위험 이용인 2인1조 방문’ 
24.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이 21.9%, ‘이용인 폭력 내력 확인 체계 구축’ 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6]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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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스트레스 수준 및 주요 원인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없다’를 0점, ‘극도로 심하다’를 10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 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0~4점(심하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3.6%, ‘5점(보통)’ 9.5%, ‘6~10점(심하다)’ 86.8%로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7.92점, 아동학대전담공무
원이 7.74점이었다.

한편,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정노동 과다’가 6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54.0%, ‘일상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 부족’ 46.7%, ‘비효율적인 행정, 서류 
처리’ 4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0% 100%

[그림 3-57] 업무 스트레스 수준 및 주요 원인
단위: 점/%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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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고충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43.1%,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8]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구분 사례수
직장 

동료에게
의논

무조건 
참음

관리자에게
의논

공식적인 
절차

(고충처리
위원회 등)

외부에 
마련된 
공식적
절차

개인적으로 
해결

전체 (137) 72.3 43.1 32.1 5.8 2.2 0.7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9.6 52.2 34.8 8.7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3 50.0 16.7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0.0 50.0 33.3 11.1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83.3 41.7 27.1 0.0 4.2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75.0 25.0 25.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2.5 28.1 43.8 9.4 3.1 0.0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70>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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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만족도

직장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9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상사와의 의사소통’ 3.58점,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3.3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임금(보수)’는 2.3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어서 ‘복리후생제도’ 2.55점, ‘근무시간’ 2.63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3.96점으로 만족
도가 가장 높았고 ‘임금(보수)’이 2.48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만족도는 ‘상사
와의 의사소통’과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각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 안정성’이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6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보수)’가 1.94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만족도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4.1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무
시간’이 2.29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고용 안정성’이 4.50점으로 가장 만족
도가 높았으며 ‘임금(보수)’과 ‘복리후생제도’가 각 2.25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 등의 만족도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금
(보수)’과 ‘복지후생제도’가 2.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점 5점 1점 5점

[그림 3-59] 직장만족도
단위: 점/5점 평균

Base=전체 1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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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점집단면접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절차 및 내용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기능 및 단계별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아동
학대 대응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지난 2020년 10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및 조사 전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아동보호라는 대전환이자 공공기관이 주축이 된 신속하고 공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다. 현재 대응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므로 각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장전문가
들이 경험한 대응체계 이후 변화 및 단계별 현안, 개선점을 알아보았고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대응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을 알아보았다. 

초점집단면접은 현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참여자 섭외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대응체계별 기관에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 초점집단면접 조사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참여 수락을 받은 후 초점
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2. 조사참여자 선정 및 분석

초점집단면접은 관리자와 실무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023년 8월 16일, 23일 양일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소요 시간은 120분~180분이었다. 연구자는 초점집단면접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양해와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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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집단면접 질문은 참여자의 대응체계 업무 경험에 관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점, 
대응체계 단계별 역할과 기능, 대전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Barun과 Clarke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제 분석 방법은 질적 자료로부터 코드 및 주제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을 갖춘 질적 자료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Barun&Clarke, 2006, 2017).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응체계단계별 26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총 19명으로, 나이는 최소 
29세에서 최대 51세였으며, 평균 40.6세(SD 5.92)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8명(42%), 여성 11명 
(58%)이었다. 직급은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 경감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1명, 팀장 1명, 대학병원 팀장 1명, 파트장 
1명, 교육복지사 2명이었다.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17명(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학교폭력상담사 1명(5%), 변호사 1명(5%)이었다. 사회복지사자격증과 함께 유관 자격증을 소지
한 사람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8명(47%)으로 나타났다. 관련자격증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의료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사 11명(58%), 
석사(8명(42%)이었다. 아동복지분야의 근무경력은 최단 11개월에서 최장 20년이었으며 평균 7년 
6개월(SD 68.65개월)이었다. 아동학대분야의 근무경력도 11개월에서 최장 20년이었으며 평균은 
6년 3개월(SD 73.65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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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D 직급 성별 연령 학력 관련 소지자격
경력

아동복지분야 아동학대분야

FGI 
1

참여자1 광역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2년1개월 2년1개월

참여자2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년10개월 1년10개월

참여자3 아동보호전문요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2년10개월 12년10개월

참여자4 경감(아동학대예방경찰관. 
APO) 남 50대 학사 학교폭력상담사 11개월 11개월

참여자5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15년4개월 9년2개월

참여자6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정교사 등 7년10개월 4년9개월

참여자7 대학병원 팀장 여 50대 석사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20년 20년

참여자8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여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6년 16년

참여자9 교육복지사 남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14년 -

FGI 
2

참여자10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5년1개월 1년7개월

첨여자1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정교사 등 1년6개월 1년1개월

참여자12 아동보호전문요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9년 6년

참여자13 경감 남 30대 석사 변호사 1년1개월 1년1개월

참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9년8개월 9년8개월

참여자15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2년 5년

참여자16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20대 학사 사회복지사 4년7개월 4년

참여자17 대학병원 파트장 남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16년3개월 16년3개월

참여자18 학대피해아동쉼터 팀장 여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12년 8년

참여자19 교육복지사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11년6개월 -

<표 4-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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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결과

분석결과 도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계별 26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제

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공공성의 강화

안정적 기반 마련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2) 아동학대 발굴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3) 신고접수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재학대 신고의 반복

4) 사례판단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임시조치의 증가

5) 보호조치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보호조치에서 아동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6) 사례관리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7) 사례종결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대응방식의 일원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표 4-2> 초점집단면접 주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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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은 신고접수부터 사례종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현장대응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쉼터,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다. 이외에 아동학대 사건
이 기소되면 검찰,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병원과 학교는 학대 발굴과 모니터링에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강화되었고 
이전보다 안정적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과 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체계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종종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할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공공성의 강화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정당성 확보라고 하였다. 이는 정확한 지침 하에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역할이 세분화됨에 따라 맡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무
자들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 대응체계 수립에 대해 환영하며 긍정
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화가 되니까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아이의 결정이라든지 그걸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바로 대응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참여자 5)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훨씬 강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 되어서 훨씬 활발하고, 이런 장점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할이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나아진 점
이라고 할 수 있고......” (참여자 6)

 
2) 안정적 기반 마련

실무자들은 초기 대응체계 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유관기관이 
많아져 어디에 소통을 해야 할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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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서 이제 기관이 많아졌어요. 유관기관들이.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논의 사항이 생겼을 때 구에다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아보전에다가 상의를 해라. 아보전에 전화하면 구랑 이거는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기준을 잡고...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8)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인력지원이 주요하였
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각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추가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구별로 상담원 2명씩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실무자들은 이 점을 대전광역
시의 장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동학대 대응 인력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구청별로 이제 4명
에서 많게는 7명 정도 추가가 되고, 플러스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요. 적게는 두 분 많게는 네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1)

“아보전 입장에서는 (시에서) 구마다 2명씩 지원을 해주셔서, 1인당 저희 3개 아보전에 조사를 했을 때, 30
가정 맞춤형인. 모든 세 아보전이 맞춤형. 대전광역시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5)

“저희가 사례 수를 30건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시에서 구별 지원 인력을 2명씩 보충해 주기 때문에...” (참여자 
16)

 
대전광역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원은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지원이었다. 이에 

맞추어 쉼터 자체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성, 인력 증원과 보호시설 
확충의 인프라 구축은 대응체계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실무자들과 유관기관들은 공공화 된 대응
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빠른 조치, 보다 심도 있는 사례 접근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
하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딱 체계화되면서, 갖춰질 게 추가로 갖춰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학대피해
아동 쉼터가 남녀 하나씩 생기는 바람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쉼터 자체에서도 리모델링을 꾸준히 시설 
보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이...아이들이 초반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아예 
쉼터 개소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참여자 3)

“좀 더 심도 있게 또 경찰에서 단독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제 구청하고 또 이렇게 쉼터
라든지 아보전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콜백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
제...”(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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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들이 마련된 후에는 먼저 신속해졌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해 주신다,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신고
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 치료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7)

3)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한편 대응체계에서 아직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까지 
상시 역할을 하는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교적 바뀐 체계 속에 
안정을 이뤄나가고 있었다. 반면 대응체계 내 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검찰이나 법원 등에
서는 아직 바뀐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는 학대피해 발굴, 
피해아동 모니터링에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체계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된 대응체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부적, 저희끼리는 이제 잘 아는데 거기에 자주 들어오지 않으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학교나 법원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역할을...양육 시설도 이제 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바뀐 거에 대한 거를 정확
하게 모르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참여자 1)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이런 대응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 체계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가 느끼는 지금, 어떤 아동 학대의 어떤 
대응 체계는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건 솔직히 없다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초점집단면접 동안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 한 것은 소통의 어려움 이었다. 또한 
대응체계 단계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응체계 간에 
서로 책임을 넘기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대응체계가 좀 더 나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기관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점...” (참여자 1)

“체계가 많이 서로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참여자 3)

“저희 상담원이 여기 기관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또 저쪽 기관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다시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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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세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애매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대응 
체계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0)

“여러 기관들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업무 간에 어떤 서로 간의 책임 역할을 서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도 있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2)

2. 아동학대 발굴

신고의무자는 민감성을 가지고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밀접 접촉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신고의무자들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추측 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신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때로는 신고를 
한 후, 이후의 절차나 진행사항에 대한 알고 싶으면 어디에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1)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어린이집, 학교, 병원은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학대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동을 치료한 의사, 아동과의 접촉 시간이 
긴 어린이집과 학교 선생님들은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한 
개인의 노출과 보복의 두려움이 커서 신고를 꺼린다고 하였다.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되게 저희가 예방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인데도, 이게 누가 신고했는지 너무 
잘 드러나서...병원의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너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명확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고.”(참여자 1) 

“의료진들이 요즘 이제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보복, 귀찮은 업무로 신고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해요.” (참여자 17)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상담 기관이나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아동 상담하시면서, 또 위클래스
에서 발견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고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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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학교는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하고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응체계에서 무척 
긴밀할 수밖에 없는 유관기관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에 대해 미온
적이고 대응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학교의 절차나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현재 학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측에서도 대응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진행과정이 궁금해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청에 요청을 드릴 때는 약간,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보다는 이렇게 나서지는 않으시거든요. 적극
적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학교의 특성상 이제 교육청이 이제 관할을 한다 라기 보다, 각 학교에 이제 뭔가 
권한들이 있다 보니까...”(참여자 1)

“학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내에서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매우 이제 두려워하는 
학교장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지연되고...”(참여자 6)

“학교에서는 어느 곳에 이제 신고를 하던 그거에 대한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과정들이, 과연 
어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참여자 9)

“학교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아동이)퇴소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한테 전화가 올 때도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디다 대체 연락을 해야 되
냐...학교 측에서도 정보가 좀 소통이 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참여자 8)

3. 신고접수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아동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되고 있어 아동의 자기보호 행동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반항심으로 신고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하고 있었다. 또한 재학대 신고도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회의와 고민도 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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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최근 아동 본인의 신고율이 부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 실무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중 상당수가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사춘기에 부모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였다. 아동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끼리 아동학대신고를 하여 부모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는 막상 부모와의 분리조치에 대해 아동이 반발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은 아동 스스로 자기보호를 위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순간의 감정에 
의한 신고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과 아동학대 사안의 무거움을 알려 신고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보호체계와 상관없이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참여자 14)

“우려되는 점은 이제 애들이 진짜 위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부모님을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도 많이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걔가 뭐만 하면 신고한다고 한다...애매한 사례인데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심에 분리해달라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진짜 급박하게 분리할 정도의 그런 사례들은 없고 아이
들이 이제 반항심이나 엄마한테 이제 화났으니까 보기 싫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 15) 

“학교는 이미 소문이 돈대요. 너네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너 스트레스 받게 하냐, 신고해. 그게 이제 아이들
끼리 도는 하나의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악용되는 수단으로도 좀 쓰이는 것 같은 게 좀 요새 몇 건씩 있어요.” 
(참여자 11) 

“아동들이 말 그대로 본인이 신고를 해놓고 (부모와의 분리를)본인이 거부하고 울고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더
라고요...이제 애매한 그런 케이스들은 아동들이 자기네들이 갑자기 완강히 거부를 하면 왜냐하면 사춘기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적인 감정에 신고를 해서...” (참여자 11)

2) 재학대 신고의 반복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는 현장 실무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쳇바퀴 돌 
듯 신고가 반복되고 또다시 학대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 성심을 다해 사례관리를 했지만 또
다시 재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
었다. 실무자들은 원가정 복귀를 시킬 때도 재학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재학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려고 한다고 하였다. 재학대를 방지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매뉴얼 
상으로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종결 후 3개월 간 월1회 가정방문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끝이 
난다. 하지만 그 정도로 재학대의 위험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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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연계한 건 중에서도 또다시 재학대 건이 발생하면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이클처럼 돌아요... 또 
발생을 해서 다시 챗바퀴처럼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또다시 학대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건들이 많아서 결국
에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좀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여자 11)

“상담원들도 이제 직접 그 가정을 만나는 입장에서 재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이제 본인의 책임은 아
닌가, 내가 뭘 놓친 건 아닌가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해요.” (참여자 16)

“원가정 복귀할 때 재학대가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다 안고 원가정 좀 복귀를 시켜요. 다시는 학대가 
안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뉴얼
에는 웃기게도 원가정 복귀 후 4회 가정 방문 후 종결이에요. (참여자 12)

4. 사례판단

연구참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은 사례판단이었다. 아동학대 방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원 등은 각각의 역할과 시각으로 사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있었다.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어떤 담당자는 학대 
판정을 내려야 사례관리가 되므로 복지적 측면에서 학대 판단을 하고, 어떤 담당자는 학대판단을 
할 경우 학대가정이라는 낙인을 우려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례관리
를 하면서 왜 학대사례일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사례관리가 필요해서 자치구에 조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구청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판단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재학대 판단이 필요한데, 재학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연구참여자들은 신고 사례에 대해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에 따른 판단
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 간의 사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는 주로 경미한 
학대로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 신고 된 가정을 학대로 판단하는 경우 고충이 있었는데, 개선과 재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학대판단을 해서 오히려 학대가정이라는 낙인만 생기는 것은 
아닌지의 딜레마로 고민이 깊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판단차이에는 일반사례, 학대사례 둘 
중 하나로만 판단해야 하는 이원화된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현장 판단이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좀 재량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
고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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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그냥 직권으로 추후에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학대 기록까지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의 입장에서는 학대로 무조건 잡기에는 항상 고민인 거죠. 이 가정은 어쨌건 행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일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학대 판단으로)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참여자 2)

“대부분 이렇게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를 조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담당 공무원과 사례관리자의 의견이 다를 때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참여자 
15)

“학대는 아니지만 사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동을 학대로 넘겨야만 사례관리가 또 되고,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 10)

“이원화된 거, 일반이냐 학대냐 두 가지를 놓고,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10)

2)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현재 매뉴얼 상에는 필요시 재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단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공무원이 일반
사례로 판단하였으나 추후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보호처분명령에 의해 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사례가 넘어올 때 그러하다. 전담공무원이 최초 판단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의 차이가 있어 전담공무원은 이전 사례를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는 일반사례였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없어 전산에 입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재판
단이 필요한 사례를 상호 확인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 또한 필요하다.

“저희가 다 학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반 사례로 했는데 추후에 임시 조치가 내려왔다든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려왔다든지 그런 경우...” (참여자 2)

“보호 처분이 시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담당이 바뀌거나 하면, 못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일반 사례인데 보호처리 된 건지는 좀 찾아봐야죠. 저희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니까.” (참여자 2)

“그러면은 이게 행위자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건번호가 없으니까.” (참여자 6)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는데 임시 조치나 이미 수사가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보시고 내려와서 저희는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서비스를 별도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에는 아동학대에 
판단된 사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가 뜨지 않아요. 그
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페이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이분들은 
학대행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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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조치의 증가

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가 권장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가 내려
지면 개입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요즘 임시 조치가 무조건 일단 들어가는 추세로 바뀐 것 같아요.”(참여자 2)

“임시조치를 많이 하라고, 일단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저희도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면은, 저희도 개입이, 임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가정 폭력 
같은 것들은 개입이 어려우니까, 임시 조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사실 얼마 전에도 임시 조치를 많이 때려주세요,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임시 조치로라도 행위자에게 떨어져야 
행위자를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임시 조치를 계속 요청
하는 거고...” (참여자 6)

5. 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조치는 아동에게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원가족과의 분리라는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리 보호조치를 할 때는 보다 아동의 입장에 서서 아동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조치 시 아동의 건강이나 중요 특성에 
대한 정보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시설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응대 방법에 대해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아동 친화적인 접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료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주로 야간이나 응급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분리조치부터 보호배치
까지 많은 일들을 일일이 발로 뛰며 처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에 서서 보다 권리
적이고 친화적으로 아동을 안심시키고 보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좀 더 아동권리적, 친화적 
접근으로 아동을 대하려 마음먹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안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204

토로하였다. 한편, 아이들은 보호자와 분리된다는 너무나 낯선 상황 앞에,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했어도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조치에 있어, 아이들을 위한 권리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지침이 필요하다. 

“매뉴얼 상에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매뉴얼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 그거를 다 이렇게 
읽어가기에는 어렵죠. 상황이. 최소한의 것들은 다 고지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는 민감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사실 저희가 분리할 때 거의 응급성이고 밤이나 새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딱 주고 읽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면서 쉼터에서 내려주고 신병인수인계 받을 것 받고 그 시점에서. 분리 보호 동의서 받고 그러면서도 얘기는 
하는데... 챙겨야 할 거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아동에 대한 그런 권리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그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침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다 돼 있어도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2)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자기가 사인도 했는데도 나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여자 16)

“옆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시고 서명도 받으시고. (그러나 아이들은) 올라와서는 못 들었다고...” 
(참여자 8)

2) 보호조치에서 아동 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담당자에 따라 보호조치 아동에 대한 응대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되는 아동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호조치 이후 전담공무원을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것인지,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아이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현재는 담당자에 따라 아동 만남이나 안내가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설명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 조치 시 아동에 대한 건강상태, 
투약 여부, 특이사항 등의 정보 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아동 인계 시 이러한 정보도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를 했을 때 제일 처음 대면하는 선생님들이 공무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은 일단 
있어요.” (참여자 8) 

“어떤 분은 아예 안 오시고 전화로만 아이 잘 지내나 이런 걸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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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대면하고, 이런 뭔가 소통을 계속 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그런... 분리 조치한 
공무원이,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구마다 좀 차등이 있어가지고...” (참여자 8)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어요. 그거는 아까 민감도라고 해야 되나, 담당의 어떤 성향에 좀 많이 좌우되는...” 
(참여자 2)

“이제 아이들이 보통 뭐, 3일 있으면 3일만 있다가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는 이번 주말만 있으면 간
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되게 짧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큰 생각은 말고 일단 너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천천히 알아봐 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
라고요.” (참여자 8)

“쉼터도 정보 공유에 되게 문제점을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긴 하거든요. 아동이 왔는데 이 아동이 처음에 긴급
하게 좀 왔어요. 얘는 약을 복용하는 아이인데 저희는 그런 정보를 잘 못 듣고 아동을 케어하다 보면 아동이 
저혈당이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그제서야 아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
어요.” (참여자 18)

3)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현재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이전보다 보호가 훨씬 용이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향과 처한 상황에 맞춰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보호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시보호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쉼터 배치, 기존 쉼터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이나 집중적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치료보호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유아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왔을 때 일반 쉼터 같은 경우는 그 
아이에 대한 물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애기 오기 전에 갑자기 기저귀 사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
니다...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일시 보호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주소 이전은 안 된 상태이고 아동이 그래서 본인의 
집도 다 알고 부모님은 아동이 학교를 전학을 하지 않았으니 학교에도 언제든지 부모님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직원들도 이제 그 아동이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등하교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쉼터가 아동의 심리를 치유하고 심리상담사가 있다는 점을 
좀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8)

“너무 힘든 케이스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탈락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장애 
아동이 한 명이 있고 심한 ADHD 아동이 두 명 있어요. 그 두 아이가 맨날 싸워요. 정말 시끄럽게. 근데 고3 
아이가 한 명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TO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시끄러
워서 이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넣겠다고 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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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었어요. 3일 만에 이 아이가, 나 시끄럽고 얘들이랑 못 살겠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웠고...구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폭력적이고 자해의 위험이 있고 동성애 문제가 있고 매일 비행을 하고 음주에 폭행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받아주실 시설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 누가 받아주겠어요...없어요...치료 시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2)

6. 사례관리

대응체계가 공공화 되면서 현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아동의 일상과 밀접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상시등원기관을 통한 사례 아동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니터링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효과
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는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은 역량 축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1)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시간 만으로는 사례관리 아동이 잘 지내는지, 재학대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시등원기관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시등원기관에서는 부모는 행위자라기보다 보호자
이므로, 보호자 이외의 외부기관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면 부모에게도 알려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동모니터링이 알려질 경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밀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절차에 따라 부모
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도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이 거부한다거나 학대행위자가 아예 아동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상시 등원 기관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참여자 6)

“상시 등원 기관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저희는 사전에 공문을 들고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요청 
드리는 이유와, 이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차원이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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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기관은 그것마저도 좀 부담이다 보니 저희를 만나는 걸 거부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 16)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거를 노출시키는 거에 거부적인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저희가 학교에다가 비밀 보장을 요청하고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근데 이게 비밀 보장이 잘 안 되고, 다시 부모
님이 오늘 학교에 전화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좀 많아서... 그 선생님도 잘못
된 게 아니라...저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본인은. 교육 
체계에 보면 아동과 상담을, 외부인이 와서 상담했을 때 그걸 그 부모님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시더
라고요.” (참여자 5)

2)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관한 고충은 거부적인 가정, 비자발적인 가정에 대한 참여 
유도가 어렵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참여에 대한 강제적 권한이 없다보니, 깊이 
있는 사례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나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위탁이 상담이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비율은 낮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행위자분들이 자발성을 띄고 저희 사례관리에 참여하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보호 처분이나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위탁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사실 그 상담 위탁으로 보통 보호 처분 15회기 진행이 되더라도, 거의 
초반 3~4회기는 거의 분노만 표출하시다가 돌아가는 경우들도...실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있는 가정은 정말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이 있을까 말까...” (참여자 14)

“거부적인 가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없고 또 강제적으로 하면 그만큼 또 거부적이 
돼요. 사례 관리를 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참여자 15)

“아보전에서 사례관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 가족 구성원이나 피해
아동, 행위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임해라라는 권고 사항이지 그것을 강제
하거나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나 행위자임에도 보호자라는 이유로 아동을 만날 때 행위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자 16)

3)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사례관리에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효과성이 적더라도 아직 학대가정의 변화에 대한 희망은 있
었다. 실무자들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경우 사례개입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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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의 관계자와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에 관해 설명도 
하고 가족들의 욕구도 듣는 가족 팀회의 형태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부모
교육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학원가기 바쁘고,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우선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다.

“이제 부모 교육할 때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와서 어머님 이렇게 훈육하는 거 이렇게 얘기
하고 아이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자기도 건강한 훈육을 받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그 훈육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부모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아이들은 저녁에 학원을 가고, 이게 다 맞으려면, 방학에다가 어머니 아버님 일을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계에 항상 치여서...” (참여자 15)

“가족 팀회의라고 해서, 이제 그, 피해아동 가족하고 그리고 저희 아보전 상담원하고, 이제 전담 공무원이 같이, 
이제 한자리에 가정에 모여서,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이제 신고가 돼서 학대로 판단이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개입할거다 라는 부분들 설명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좀 원하는 욕구나 가족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들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다툼이나 싸움도 발생하지만. 좀 그런 의견들을 좀 표현을 하니까 그
나마 조금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14)

4)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을 전담하게 되면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애쓰고 있었다. 
심층사례관리는 고난이도의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
기관 내에서의 이직률이 높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도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경험과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올려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확보가 절실하다. 

“아동보호기관이 한때 이제 이직률이 60%까지... 오래 근속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장 조사도 
엄청 중요한 초기 조치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무리할 수 있는 
상담원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야지, 아이들 안전을 마무리를 좀 안전하게 더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데...사례관리 내에서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해보니까 고난이도긴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어쨌든 역량 강화는 계속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고요.” (참여자 15)

“이제 상담원들이 직접 가정에 이제 심리 치료만큼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업무량이나 교육들도 많아지면서 좀 약간 좀 상담원들의 소진이 좀 이
전보다 더 빨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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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 바뀌면서 일단은 중점으로 둔 게 상향평준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상담원마다 역량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을 줄이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5) 

7. 사례종결

실무자들은 사례 관련이나 종결 결정을 위해 공공연계회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공
연계회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자치구청 담당자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무엇보다 사례종결에는 성공적인 원가정복귀가 담보되어야 한다. 자치구마다 적용 방법은 달랐
으나, 앞으로 사례관리를 맡을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참여시켜 대상 가정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등 
원활한 종결 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1)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구청과 아동보호전담기관과의 사례 논의, 종결 논의 등은 주로 공공연계회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자료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랑은 한 달에 한 번씩 공공연계회의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례 논의도 하고, 종결 논의도...” (참여자 
15) 

“종결회의 때는 이제 종결 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간에 이제 어떤 서비스 계획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됐고 몇 회에 제공됐다 그런 정량 정성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공유는 해드리는
데 근데 어쨌든 그게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
들이 있지만 대부분 종결 회의 때는 어쨌든 그 자료 종결 보고서 자료로 갈음되는...” (참여자 14)

2)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실무자들은 성공적인 원가정복귀를 위해서는 원가족프로그램에 대상자 가족을 모두 참여시키는 
것과 가정복귀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사례관리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석하여 대상 가족과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이 되고 원가정 복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노력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자치구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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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공 연계 사례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 가정을 다 참여시켰어요. 참여를 
시키고 똑같이 회의를 진행을 했고 발언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향후 계획과 의견까지 다 듣
고...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이 시설 안에서 더 문제를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가정이 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한번 보여주고 
가정 복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공 연계 사례 회의에 그 과정을 다 참여시켜서 이거에 좀 사안의 
무거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참여자 12) 

“저희 구는 원가정 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같이 들어가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부모님 만나고 아이 상담하고 이게 같이 하는데 타구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구마다 
조금...” (참여자 12)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1) 대응방식의 일원화

연구참여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판단의 차이를 줄이고 유연한 자원 
활용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일관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의 자치구청과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자치구별로 절차, 서류 등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두 자치
구의 서류와 절차를 맞추는데 소요시간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민원응대에서도 자치구나 
담당자마다 대응이 달라 이 또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민원 응대도 이에 따라 담당
자와 담당기관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담당자가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원을 전달 받아 처리하는 담당자 또한 앞에서 어떤 안내를 했는지 정보가 없어 안내나 대응에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심화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업무지침과 민원응대에 
있어 일원화된 지침과 응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르기도 해서. 그거를 여러 구청과 
상대하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 구청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이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고. 또 이 구청은 또 이거 
다른 걸 또 요구하시고. 그리고 구청마다도 다르고 담당자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여자 1)

“그래서 어느 기관과 소통할 때도...모든 것이 이렇게 통일성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차
라든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 간편하게 획일화돼서 서로 똑같이 정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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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만, 사실 세 기관이 실제 
수행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고. 구도 같은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구마다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차이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 주도로 가다 보면 구만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지역마다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집해서 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6)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좀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이전에는 사실 조사와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한 기관에서 민원을 
감당하면 됐지만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들이 이제 사례 관리 과정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분산돼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이제 민원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더 민원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좀 
뭔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참여자 14)

“가능할 수만 있으면 광역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돌리는 게 
훨씬,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인력 낭비 안 하고. 예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한 기관의 같은, 이렇게 공유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있었을 때 훨씬 감소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0)

2)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초점집단면접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소통의 문제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속, 업무스타일. 각 단계별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
광역시 차원의 일원화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여러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모임의 활용, 새로운 모임 구축, 실무자협의회 신설 등 여러 의견이 있었
지만, 공통적으로 대응체계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또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회의들이 되게 많고 각 기관마다 주최를 다 하고 있거든요. 법원도 
경찰도 저희도 구도, 아보전도, 이제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뭔가 통일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한꺼
번에 확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기는 좋겠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기관마다 실적들이 다 있다 보니까 
참 그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아보전이랑 자치구는 월 1회 이상은 만나실 거예요. 꼭 모이셔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고...” (참여자 1)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공공 연계 사례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소통이, 면대면 소통에 대한 그런 좀 정기적인... 그런 회의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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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결국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모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보공개 협의체도 있고 뭐... 이런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정확하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현 시스템
에서.” (참여자 2)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
들이 있었는데.” (참여자 14)

3)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인력 
지원의 유지와 안정적인 인력배치를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잦은 인사이동은 피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통해 전문성과 실천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안정적인 인력배치와 전문성 
강화는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진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담당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 역량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인사 
이동이 어쩔 수가 없게 1~2년 안에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자주 바뀌시거든요.” (참여자 1)

“시에서 지원해 준 상태예요. 인력을, 2명씩. 이런 지원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그리고 근무 환경,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담원들의 퇴사율이 낮아지고, 더 오래 근무하면서 좀 더 
질적 사례 관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15)

“지자체 전담 요원이 인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아동학대가 이제, 밤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작년에 지구대에 있었는데, 혼자서 나오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
으로 도움이 많이 좀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찰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참여자 
13) 

“일을 해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법적인 지식과, 또 이런 처분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또한 민원 대하는 데 전문성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법이고, 정말 소진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문관 제도나 그런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밤낮없이 집도 못 가고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혼자 출동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출동하는 거지만, 혼자 출동하지 않으면 6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불가피한 방법을 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있다면...또한 우리 처우가 개선된다면, 그것 역시 우리 아동들의 권리나 서비스 보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아동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0)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신고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전담공무원 등) 모시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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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 바뀌는 게 저는 조금 좀... 이게 다 현장 경험이고, 그런, 실천지혜가 축적이 돼야 그만큼 현장의 
대응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하니) 막 이렇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참여자 19)

4)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책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응체계 내에서 실무적인 개선책으로는 사례관리 중 발생하는 재학대 신고에 대한 통보
시스템, 일반사례였다가 법원의 학대판단으로 재판단이 필요할 때의 프로세스, 상시등원기관들
과의 협력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궁극적인 재학대 방지를 위해
서는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신고가 돼서 분리된 상황이었을 때는 그 아보전에 또 통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하려고 전화했는데, 재신고돼서 애가 분리되잖아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연계되기 전에. 그래서 재신고 건으로 분리되는 상황에
서는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참여자 6)

“DB 안에서, 이제 이... 행위자에 대한 DB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건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자가 또 한 번의 재행위를 했었을 때 이게 재신고임을 확인할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학대 행위를 해서 또다시 신고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재신고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죠.” (참여자 6)

“재학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들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
이니 더더욱 상시 등원 기관인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집은 시 차원에서,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이것(아동학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16)

“한 번 재신고된 사례 사례가 계속해서 재신고가 되고 이게 만성적인 사례들은 사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
니까 근데 이런 사례들이 사법 처리가 돼서 처분을 받더라도 또 같은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사례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처벌이나 처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참여자 14)

5)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고의무
자의 경우는 부담감을 줄이고 책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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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 예방교육을, 아동들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를 제안하였다. 

“시 주도 차원으로 대전광역시에 있는 의사들이라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
면... 조금 더 의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시 주도의 어떤 교육을 좀 강화한다면, 신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참여자 17)

“아이 양육을 포기한, 그러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해...근데 이게 아이한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훈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참여자 15)

“아이들이 대부분 너가 그런 권리를 침해당할 때 신고해야 돼, 까지만 배우지, 신고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될 거고 거기서의 너의 책임이 따른다 까지는 못 배우고 오다 보니까. 보호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도, 학교에서 
신고하라고만 가르치고...결국 책임은 다 내가 떠안고. 애는 만나기 싫다고 그러면 안 만나고 나한테만 계속 
연락하고 결국 나만 괴롭히는 일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든 아이를 좀 참여시켜서, 아이에게 너가 엄마한테 가진 불만으로 신고했을 때, 너에게도 따르는 
책임이 있어라는 걸 계속 교육하려고 하고...”(참여자 16)

6)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대응체계와 병원, 학교 등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실무자들은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맺어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므로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경험했다고 하
였다. 때로는 협력기관 측에서 실적 위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명무실한 협약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학교 및 교육청은 대응체계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아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관이
므로 향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새싹지킴이 병원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3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아동학대피해아
동이라는 이유로 다 거절당했거든요......결국 동네 병원에 데려가서 학대피해아동이라고 안 하고 아이가 넘어
졌다고 진료를 받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를 거부했던 병원에서 실적 보고해야 
되니까 아동 인적 사항 알려달라고......저희가 의뢰할 때,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민감도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아이가 제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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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병원...협약만 맺었을 뿐이지... 그게 공식적인 선언에만 있지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리시니까...그냥 다들 내세우기 위한 거지, 현장에서는 진짜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참여자 17)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비밀 보장이 되고, 
이런 아동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참여자 5)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어떤 체계가 학교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든 그렇지 않은 학교든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연속성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참여자 9)

7)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연구참여자들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 신고자의 노출위험과 부담감이 높은 곳에서 신고의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개별 신고가 아닌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가 유용하고 실제 적용하는 기관에서
는 효과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위원회는 개별 기관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동종 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구성하라고 하는 거고. 그 위원회 이름으로 
신고 자체를 하라는 거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참여자 7)

“신고를 했을 때 교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학교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면 그나마 책임이 
분산되니까 그때 수사를 개시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경찰도 같이 껴서 수사를 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사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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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은 그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의 
전 과정을 담당하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국가책임의 강조 하에 시
군구 단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판단업무는 공공이 수행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의 이원화된 역할 분담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박송이 외, 2022). 특히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아동학대사건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는 5개의 자치구에 3개
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와 동구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성구와 
대덕구는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구는 대전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구 2022년 아동수
(명,%)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신고 학대판단 신고 학대판단 신고 학대판단

계 214,064
(100%) 1,645 1,372 1,710 1,148 1,178 637 100%

동구 28,380
(13.3%) 257 219 225 156 184  95 15.6%

중구 29,368
(13.7%) 227 174 377 264 261 118 19.1%

서구 72,032
(33.7%) 574 518 523 270 382 213 32.7%

유성구 62,493
(29.2%) 375 296 353 290 175 108 19.0%

대덕구 21,791
(10.2%) 212 165 232 168 176 103 13.6%

출처: 대전광역시(2023). 2023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표 5-1> 대전광역시 아동수 및 아동학대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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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2023). 아동학대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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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현황

이러한 구조는 자치구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에 따른 배분으로, 업무의 효과적·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불필요한 행정 소요시간과 업무량의 증가
이다.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도 자치구 및 담당자 별로 서식, 논의, 회의 형태 등이 
차이가 있어 업무가 분절되고 효율성이 감소한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역량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자치구의 개별 담당자의 
업무 의존도가 높아 공통 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다. 이는 민원 응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재 복지부 대응 순서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바뀌면서 민원응대 담당자도 바뀌
므로 일관성 있는 민원 응대가 어렵고, 담당자가 변경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 입장
에서의 불만도 상당히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실무자들의 민원 응대에 대한 피로도와 부담이 
증폭되고 있었다. 민원응대 역시 경험과 역량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소통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대전광역시의 개선 및 필요 점들을 종합
하여,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에서 일관된 아동보호체계의 
질적 향상, 효과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방안으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무자들의 의견도 바람직한 대전광역
시의 모델로 시 주도의 통합모델(43.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과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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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에서 지역 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2.4%),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8.0%)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 같은 컨트롤 타워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의 특수성을 고려
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업무분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 지방
정부 차원의 권한 있는 서비스 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민소영, 2019; 박송이 외, 2022). 이러한 결과는 모두 현재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적이며 일관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도입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수원특례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타 시도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총괄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직영체제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
의 조정과 지원, 대응인력의 교육과 훈련, 유관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지원, 필요 인력과 장비의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고난이도 사례의 
상담을 지원 한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 별도의 조례를 두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민·관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형태이다. 네트워크 구축
과 교육, 홍보 등의 업무와 거점심리지원사업을 통해 고난이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
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도 별도의 설치조례를 두어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로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2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앞으로도 2~3개의 신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컨트롤 
타워의 주요 기능은 기존,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컨설팅,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도내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 지침서 제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이다. 또한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고난이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므로 별도 조례가 없으며, 민간위탁운영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 공동대응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아동학대 대응업무와 밀접한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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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6개 주요기관의 정보연계협의체에서 출발하였다. 공동대응센터의 주된 목적은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상황을 공유하여 개입하며,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
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동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 대응체계 흐름도
에서 누락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을 공동대응센터에 참여시켜 교육청과 학교의 아동 안전망 기능을 
높이고 아동 일상 모니터링을 지원 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내용, 선행연구, 타 시도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응
체계 모델 – 컨트롤 타워 수립안」을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안의 주요 차이점은 
컨트롤 타워 형태에 있으며, 공통적으로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소통과 사례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판단회의 
정례화, 지역협의체 신설 및 운영, 대전광역시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의 세 
가지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세 가지 방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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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1안: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신설

제1안은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이다. 광역시 차원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전체 대응 업무의 조정, 정리, 지원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에 의해 설립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
되는 효과는 자치구 단위의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므로 대전광역시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배치가 용이하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정보, 지식, 경험 축적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센터 구축 및 제반 정비를 위해 시간, 인력,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 

[그림 5–3] 제1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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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제2안은 현행 대전광역시의 아동보육과의 인력 보강을 통해 일정 부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
하는 형태이다.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1안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는 제1
안의 시행 이전에 과도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운영 방안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즉, 자치구별 운영
체계는 유지하되, 아동보육과의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자문단 운영, 업무협의 및 일관된 지침 
지원을 하고 유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같은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종합적 컨트롤 기능과 전문성 축적이 미비
할 수 있다.

[그림 5–4]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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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3안: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마지막으로 제3안은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대전광역시는 총괄적인 정책 방향 수립,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점+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구별 대응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
을 담당한다. 이 경우,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방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별도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실무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정은 현행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선정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새롭게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의 거점 심리치료지원 기능을 겸하게 된다.

[그림 5–5] 제3안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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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정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국외
(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독일, 일본)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및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각 지자체별, 해외의 각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고 있
었는데 대전광역시의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 수사체계와 보호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전
광역시는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추진하며 시(市)단위로 아동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하였으며, 
자치구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소속의 전문관을 2명 배치하였다(대전광역시, 2023). 이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역할분담 및 업무 재분장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을 중심의 아동학대 수사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가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전문성 강화, 공공 및 보육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적극적인 추진 등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내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신규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 지원 및 민·관 아동보호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광역단위 아동보호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독일의 경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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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인 청소년청이 직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보호 체계는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과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권한의 부여가 가장 두드러
지는 특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
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응
체계의 도식이 매우 복잡하지만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개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행정청이 직접적
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에 대한 가장 최선의 국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 역시 아동 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 가정청을 
창설하여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기 위한 행정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있어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역시 학대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및 
대응구조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사례 중 서울특별시와 같이 기존
의 기관의 업무 재분장 또는 경기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신규 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방법 중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컨트롤 타워 모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의 
공유와 연계가 실질화되어야 하며, 초기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인권을 가정 우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맥락(또는 위험정도)따른 세분화된 대응
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의 모델이 
되는 미국(이주연, 2016)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주 정부)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민간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 법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
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율되게 되었다.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민간
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아동보호국에서 민간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특히, 민간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과 실천방법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거부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
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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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동학대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는다.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 구체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민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
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와 
비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 발생원인 중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전광역시의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인권이 더욱 집중한 대응모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
었으나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대한 사후관리로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기가정을 
사례관리 서비스에 유입시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아동학대의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대응방안은 효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모와 가족들의 인식개선과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적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부모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아동 양육교육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생활지원 등)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의 출생 이전 단계를 포함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수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동의 인권과 아동 양육과 같은 정보를 부모가 된 이후에만 교육을 받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에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정촌과 같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
포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불안 및 고립감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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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동학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모친을 평소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료기관이나 육아
지원시설, 학교 등에서는 그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배상균, 2017). 이러한 
접근은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
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증진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2.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을 대상으로,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대응체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상담원이나 보육사들은 공통적으로 상담 관련 기능 
및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수행도도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에서도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에 있어 다른 체계와 구별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난이도 역시 높게 나타나 큰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 
속해 있는 기능과 역할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이 인식한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 역할
모호성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높았고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높았다. 대응체계의 변화 이후에 점차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역할이 모호하고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자들은 업무량은 많고 전문성은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대응체계가 전반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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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서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연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에 대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체계와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뽑았고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 교육, 지침제공, 상호교류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복지 분야와 다르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체계들이 개입하고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할 때 다양한 대응체계
들의 연계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종사자들은 가정폭력과 저
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를 특성으로 지목하였다. 장점으로는 사례관리를, 단점으로는 처리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으며, 정보 공유는 장점과 단점 모두에서 보고되었다.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기관 간 협력 강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에도 기관 간 협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응답해 대응체계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광역시와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광역시 
아동보호팀에는 지역시책개발, 통합지침 마련,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자치구 아동보호팀에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들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 모델로 광역시 주도의 통합모델을 선호하였다. 

넷째,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에서는 필수 직무교육과 권고 직무교육의 참여 횟수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아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 주제 개발과 
업무량 조정을 지목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에서는 지난 3년 간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4.1%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5.2%나 높은 수치였다. 업무 스트레스 수준도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종사자의 86.8%가 6~10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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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과다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낮은 처우라고 응답하였다.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대다수가 직장 동료에게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직장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동료,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높은 편이었고 임금(보수)과 복리후생제도, 
근무시간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이직률과도 관련이 있다. 잦은 
이직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처우를 
비롯해 근로환경 개선 등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과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현장실무자들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으나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있었다. 안정화의 기반에는 대전광역시의 인력
지원과 자치구별 피학대아동쉼터 배치 등의 노력과 주요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아동
학대 대응체계에서의 가장 크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유관기관 간의 소통의 문제였다. 이는 공공화 
이전에는 민간이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데 비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이후 
공공과 민간의 이원화된 담당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파악이 되었다. 아직까지 
상호 경험과 역량이 다르고, 상호 이해가 부족한데 비해 적절한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각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발굴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부담감 완화 및 신고 후의 정보공유와 소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개인 
노출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여전히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또한 막상 신고를 해도 이
후 문의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최근 아동 본인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반항심으로 신고
하는 사례 증가와 재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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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호를 위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신고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아동
학대 사안의 무거움을 알려 신고가 오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는 
실무자들을 소진시킬 뿐 아니라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원가정 복귀를 결정
할 때 늘 재학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를 
줄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원 간에 사례판단에 대한 이견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로 학대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례들의 경우였다. 한쪽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대판정을 내려 사례관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쪽에서는 경미한 사례인데 학대판단이 
되면 학대가정이라는 낙인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사례 판단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추후 법원에서 학대 판단으로 보호처분
명령이 될 경우, 매뉴얼 상으로는 재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넷째, 아동 보호조치 단계에서는 아동에 대한 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아동의 
성향, 연령, 특성 등에 맞춘 보호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되는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된다는 너무나 낯선 상황 앞에,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도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동의 입장을 살펴 
아동 눈높이에 맞는 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아동 응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조치 시 
아동 건강상태나 주요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시설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아동 성향과 연령에 맞춰 자치
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보호배치, 일시보호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분, 기존 쉼터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이나 집중적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치료보호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심층적 사례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등의 상시등원기관의 모니
터링 협조체계 구축, 비자발적 학대가정의 상담 및 교육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고난이도 사례개입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원 확보가 관건
이나, 이직률이 높고 개인적 역량 차이도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종결 단계에서는 주로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을 하고 종결을 논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자료로 갈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가족참여가 중요하고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원가족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것도 대상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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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자치구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되고 있었다.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험을 나누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단계별로 도출된 개선 필요 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
였다. 첫째, 대전광역시 차원의 일관된 아동학대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판단의 차이를 줄이고 유연한 자원 활용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일관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대응체계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체계가 필요
하다. 기존의 각종 협의체나 회의를 정리하여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협의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구축을 위해 적정한 인력 지원과 배치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기관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 속에 경험과 역량을 쌓아 전문성이 구축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반복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실질적 예방책과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 다섯째,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예방교육, 아동을 위해서는 자기보호 방법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책임
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응체계와 병원, 학교 등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
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일상과 밀접한 교육청, 학교가 
대응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신고의무자 신고율 고취
를 위한 신고의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기관 내에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 등 개별신고에 따른 노출위험과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점과 실무자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대전형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주요 
개선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주요 변화는 조사와 사례판단은 
공공에서, 사례관리는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역할 분담 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전체 
대응체계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여러 기관이 하나의 유기체
처럼 협업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 간의 신속한 역할 전환, 상호 이해, 명확한 역할분담, 
원활한 소통체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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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에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어있다. 중구와 동구는 대전
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성구와 대덕구는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는 대전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주로 2개 자치구와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 자치구에 대응하면서 개별 행정 맞춤에 따른 소요시간과 업무량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 개별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의존도가 높고 민원 응대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전광역시 차원의 소통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공통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체계는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상호 
간의 특성 이해 부족, 모호한 역할 분담이 발생, 전문성과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개선하거나 정리하는 지원
기능이 부재하며, 정기적인 소통체계가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여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컨트롤 타워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특례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조례에 의한 직영센터를 설치
하여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민간위탁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지원청, 거점병원이 모두 참여
하는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동 근무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타 시도의 사례 검토를 종합하여 세 가지 방안의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모델 – 
컨트롤 타워 수립안」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안의 주요 차이점은 컨트롤 타워 형태에 있다. 

제1안은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다. 광역시 차원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조례에 의해 설립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조정, 
정리, 지원의 기능이 원활하며 자치구 단위의 운영이 아닌 대전광역시 전체 차원의 효율적 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배치가 용이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센터 구축 및 제반 정비를 위해 시간, 인력,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 

제2안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방안이다. 아동보육과의 인력 보강을 통해 일정 부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별도 조례 제정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240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같은 잦은 인력 변동에 따른 일관성 유지 한계, 종합적 컨트롤
기능, 전문성 축적이 미비할 수 있다.

제3안은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방안이다. 대전광역시는 정책과 지도 감독 총괄을 담당
하고, 선정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거점+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행 3개 기관 중 선정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새롭게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제2절 제언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는 정부의 아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
하였다. 아동정책의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취약
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 중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만2세 이하의 위기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하며,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였으며, 올해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예방,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세부방안들을 추진하였다(대전광역시, 2023a). 정부와 발맞춰 대전광역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다.

앞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세 가지 안으로 제시
하였다. 첫 번째 안은 대전광역시 내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신설이고 두 번째 안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마지막 안은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대전형 모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의 추진방향과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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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적 
및 친화적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에 있어 아동친화적이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아동권리 기반의 접근은 아동을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인식하고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아동보호의 전 과정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
학대라는 응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권리적친화적 대응을 해야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된지 

3년이 되어가고 지난 10월부터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는 다르게 민관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체계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일관된 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체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아동 중심의 서비스 연속
성을 확보하고 대응주체별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면 아동학대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조사판단하고 분리

조치를 시행하며 상담개입, 사례관리 및 종결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과 전담공무원 배치에 급급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나아가 대응체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공공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전문체계들과 아동학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체계별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별로 업무를 
고도화집중화시켜 각각의 노하우와 역량을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차원

(1) 정기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연계 및 협력에 기반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다양한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회의 등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242

협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적 중심의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대응 흐름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연계협력체계에서 제외되어 있고 아동의 상시 이용기관인 어
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공식적 연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해당기관들은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대응체계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고나 협조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다수의 협의체를 정리하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응체계 협의체는 크게 실무자 협의
체와 대표자 협의체로 나뉘며,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씩 아동학대 관련 사례 공유, 분기별 주요 
이슈 협의,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방안의 개선안 건의 등을 중심으로 협의한다. 반면 대표
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공공·민간의 책임자 대표, 그리고 실무자 협의체의 대표가 참석
하여 반기별 1회씩 개최된다.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결의를 담당하며, 이 결과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아동
학대 대응방안에 반영된다.

[그림 6-1]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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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회의 정례화: 공공↔민간 사례연계, 사례종결논의 시점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번갈아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공공과 
민간은 공통적으로 피해아동과 학대가정을 돕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매뉴얼의 모호한 학대 판단기준으로 인해 사례를 평가하는 관점과 판단의 근거, 사례
관리의 방향성 등이 달라 종종 사례판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해 일차
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반사례로 판단했지만 이후 법원에서 학대로 판결되어 자치구
에서 재판단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 현행 매뉴얼에는 각 주체들의 
판단 이견이 발생할 시 재판단을 하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박송이 외,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현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업무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업무량이 과중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먼저, 사례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매뉴얼에 제시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공공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담당자 및 역할 변화 시점에 따라 규칙
적이고 정기적인 사례판단회의, 고난이도 사례회의, 사례종결회의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의는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사례종결회의와 같은 합동 점검과 논의 시점에 맞춰 
일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의 결과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의 진행 시점과 운영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민간 사례 연계 시점에 매월 1회 자치구 
정기적인 사례판단회의와 격월 1회 컨트롤 타워와 5개 자치구 연합 고난이도 사례회의를 실시
하고 ② 공공↔민간의 합동 사례종결 논의를 위한 매월 1회 자치구 정기 사례종결회의를 실시
한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자문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활용
을 통해 사례판단의 이견 차이를 줄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사례 자문
위원단의 주요 역할은 사례판단에 이견이 있거나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자문을 주는 역할이며,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사건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회의 시 피해아동이 쉼터에 
있을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참석시키고 피해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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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아동학대 대응 정기 사례회의

(3)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에는 학대신고에 대한 사례판단 기준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판단구조는 신고 된 사례가 명백하게 학대나 일반으로 분류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 사례에 가까우나 학대 위험성이 높게 느껴질 경우 판단 갈등과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학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판단결정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소극적 범위의 아동학대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례관리를 통해 미연에 학대를 방지하고 재신고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학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소극적 학대판단은 재신고 시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과 재조사에 대한 반발로 인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게 된다. 적극적 학대판단은 미연에 아동
학대를 방지한다는 기능이 있지만,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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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대 가정이라는 낙인에 반발로 인한 민원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편 이전에는 위험성이 높은 가정의 경우 조기조치를 통해 예방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동학대 
정도가 낮거나 중위험 사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업
하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ifferential Response; CDSS, 202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사례판단 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이원화된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를 위험사례를 포함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중 위험사례에 대해서는 가족센터나 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조치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조치 결과는 컨트롤 타워에 
보고하여 컨트롤 타워에서도 고위험 가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은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주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례판단기준을 세
분화할 경우, 기존 사례 판단기준 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사례에 대한 실무자의 부담
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격차를 줄여 조사와 판단의 엄밀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3] 사례판단 세분화 및 지역연계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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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아동의 욕구 및 의사 확인 절차 추가

아동학대 대응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전담공무원들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친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안내를 해도 아동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승현 외(2022)
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피해아동의 조치결정이나 보호단계에서 아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하거나 의사를 묻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불안한 
상황에서 전담공무원에게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응
단계마다 아동의 욕구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의 의사표현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부칙에 아동보호 및 지원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을 기회 및 스스로 말할 기회의 확보,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밖의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규정에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
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대안을 선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아동의 욕구와 의사를 확인
해야 한다. 아동의 분리가 필요할 때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 그리고 보호조치 시에는 특히 
더 이러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보호 절차를 변경하거나 아동이 이의를 제기할 때
에도 아동 권리적이면서 친화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대응체계 과정 속에서 그러한 
확인절차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고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친화적 설명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세한 설명방식과 더불어 그림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돕는 소책자나 리플릿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된다. 이러한 아동 권리적이고 친화적 접근은 아동으로 하여금 대응
체계를 신뢰하게 하고 이후 개입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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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

학대피해아동은 영유아를 비롯해 연령도 다양하고 신체 및 정신 장애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대피해아동은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졌지만 정작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배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
(남아 3개소, 여아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치구마다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발생
건수에 비해 아동정원이 각 7명밖에 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요 역할인 학대후유증 치료
보다는 주로 일시보호를 수행하는데 급급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아동들과 함께 지내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피해아동 중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 등의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
하여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지가 않아 가정형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정위탁을 원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계성 지능이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위탁
가정들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화된 학대피해쉼터(예,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쉼터,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와 치료보호시설의 설립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는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다면 아동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보호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6) 재학대 감소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종사자들이 인식한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 중 하나는 재학대가 많은 편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의 경우 정의나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학대 재발생 
비율은 5~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최초 아동학대 판정 이후 처음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원 외, 2022; 장희선, 김기현, 김경희, 2016; DePanfilis & 
Zuravin, 1999).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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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일관되지는 않지만 최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김세원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학
대피해아동과 비학대행위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비학대행위 부모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 개입이 진행 중일 때 학대 재발생 승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입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와 가족 기능 등 가족 수준에서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또한 
좀 더 촘촘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김경희 외(2022)도 가족중심실천과 강점
관점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후관리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보호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국가법령센터, 2023) 초점집단면접에서 종사자들은 학대상황이 종료된 이후엔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재학대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상황종료 이후에도 보호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7) 대전광역시 특성이 적용된 대응체계 매뉴얼 개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간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 현장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장 높았고 역할과다, 역할
불일치, 과업갈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높았다.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관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 점차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까지 현장에서는 역할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매뉴얼
이 있으나 다시 대응체계별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이나 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뉴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가 된다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고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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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공동업무수행지침 매뉴얼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나 
문제점들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보다 일관되고 상세히 제시하거나 연계협력 절차, 재판단 프로세스, 위에서 제안한 단계별 
아동권리적친화적 설명 내용을 담는 등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뉴얼의 개선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한다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8) 대응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 실시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민관이 함께 일하다보니 시스템도 다르고 정보 공유가 쉽지 않지만 아동
학대라는 사안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경찰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고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이마저도 제한되어 있고 학대
피해아동쉼터도 제한된 정보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되어있다 보니 초점집단면접
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가 개입을 위해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한 상담원은 일반
사례로 판단했다가 재신고가 되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례관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사는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발달상의 특성이 더욱 중요
한데, 바로 알 수가 없어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가 제한되고 이마저도 유관기관과 
공유가 되지 않아 전화나 공문으로 아동학대 정보를 파악하다보니 행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소통에 
한계가 있어 정보 누락이나 지체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서비스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고 하였다(김경희, 2023; 박선권, 2020).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된다. 신고
접수부터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수사 등의 경우 모든 정보의 공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례
판단이나 개입을 위한 제한된 정보라도 공유해야 한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통합
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의 구축은 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시간을 줄이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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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의 축적과 대응체계에 대한 운영평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된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체계에 대한 

운영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응체계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가 주이지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계가 
참여하는 만큼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운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9) 안정적인 인력배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응체계는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대
근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과 휴일 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업무분야 기피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머니투데이, 2023. 1. 9.), 전담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력변동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박송이 외,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은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박송이 외, 2022).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 역시 인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상담원 1인당 평균 담당 사례 수는 
64건으로, 업무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김세원 외, 2022), 이직률 또한 평균 34.4%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뉴스엔티, 2022. 5. 24.).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도 총 7명으로, 유성서
에서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5개 경찰서에서 각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지난해 학대예방
경찰관(APO) 1인당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다(중도일보, 2023. 2. 20.).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도 보육사들이 쉼터별로 5명이 있지만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주하는 
보육사는 보통 2명뿐이었으며, 업무 부담이 커 장기근속이 낮다고 하였다(충남일보, 2022. 8. 25.).

본 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이 인식한 업무량은 10점 만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
학대예방경찰관/여청수사대는 8점 이상이었고 다른 대응체계도 7점이 넘었다. 또한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인력 수부족을 1순위나 2순위로 지목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들은 인력 수의 부족을 호소하였고 사례 수를 살펴보았을 때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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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력은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전문성 축적 측면에서 대전광역
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순환보직에서 제외시키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도 공통적으로 인력 확충을 통한 사례 수 조정이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차원

(1) ‘위원회’를 통한 신고로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고전화 112와 전화·문자 상담 182 등을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을 설정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20년 10,973건(28.2%), 2021년 23,372건(44.9%), 2022년은 16,149건(36.3%)
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 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미국(67.3%, 2018년 기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강미정, 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2022)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본 적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4.7%였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
러워질 것을 우려해서’(19.4%),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10.4%) 등 신원 노출 관련 
사유가 29.8%를 차지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2022). 아동학대 신고자는 언론보도나 임시보호
명령 결정문, 수사의뢰 과정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정, 2022). 
초점집단면접에서도 학교와 병원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학대행위자 협박
이나 민원 발생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며 ‘위원회’나 '협회‘를 통한 신고를 제안하
였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 소위
원회를 두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즉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자문회의에서는 신고의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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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접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자료제출행위를 한 자도 신고자 ‘등’으로서 보호하지만 실제로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비협조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신수경, 2022).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신고자와 조사참여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가 있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위원회’ 등을 통한 신고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대전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민법」에서 자녀징계권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체벌이 금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훈육과 체벌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다. 또한 아동학대 중 성학대나 신체
학대에 비해 정서학대나 방임은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광선, 김소현, 
임주원, 2022). 

따라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절대 용인되지 않는 아동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종사자들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뽑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TV/라디오 공익광고’, ‘SNS(페이스
북, 트위터 등)’,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부모교육,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활성화, 그리고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에서는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생산제품에 인식개선 문구 표기, 각종 고지
서에 홍보문구, 홍보물 배포 및 언론 홍보,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으로는 시구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 작품전시회, 영화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
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종사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TV/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추천한 만큼 시민들을 대상
으로 TV/라디오를 통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교육의 경우, 아동수당 신청은 
1회성이므로, 매해 영유아검진 시 형식적이 아닌 온라인 부모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매년 학년 초에 부모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이나 줌(Zoom)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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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공하고 필수로 듣게 하는 등의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의 경우 초점집단면접에서 교육 대상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의무자는 부담감을 줄이고 책무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부모 대상으로는 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아동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신고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로부터 자기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3)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차원

(1)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대응체계 종사자의 전문성 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박송이 외, 2022; 배태상, 이희영, 2022). 아동학대를 판단
하고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사례관리 및 종결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2020)도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원 신규자 
입문교육은 4주(160시간)간 실시하고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 등 필수 업무내용 위주로 구성하였
으며, 보수교육의 경우도 매년 40시간과정으로 업무 숙련 단계별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2년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필수/권고) 참여횟수 모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태상과 이희영(2022)은 전담공무원의 극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민소영과 한은희(2023)는 모호하고 분절적인 아동보호체계뿐만 아니라 수행 
인력의 불안한 위치와 미흡한 전문성, 부족한 인력 투입은 재학대 등의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심층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초점
집단면접에서도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교육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과 업무량 조절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
였다. 여러 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조사 기술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배태상, 이희연, 2022), 담당자 별로 조사와 사례기록의 편차가 크고 상이해 특히 전문화된 사례
기술 기록에 대한 훈련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또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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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없어 더욱 어려
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 아동상담기술, 가족중심실천, 
욕구에 근거한 사례관리계획, 민원 대처기술, 그리고 종결 여부 판단능력 등에 관한 교육 욕구가 
있었다(정선욱, 정해린, 선우진희, 2022).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담 관련 기능 및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하고 수행도도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IPA분석에서 대응체계별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보인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과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높아, 역량 개발이 집중적
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되어야 할 영역의 업무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대응체계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같이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외에도 
교육 이수를 정례화 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임수경, 송이은, 정도영, 20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6조
에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교육과정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신규상담원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총 
10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수료 시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대전광
역시도 이러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참여를 위해 업무량 조정 등 근로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은 앞서 인력배치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종사자 보호를 요구하였다. 먼저, 안전과 관련해 지난 3년 간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4.1%로, 이는 대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5.2%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들은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을 가장 
많이 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순으로 필요
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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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특성상 대응체계마다 모든 종사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제작보급
되어야 하고 안전을 위한 경찰서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피해 시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기관과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연계 및 상담비 지원 등 상담치료지원이 반드시 뒤따
라야 하겠다.

한편 업무 스트레스 수준도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은 감정노동 
과다와 낮은 처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충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식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대다수가 직장 동료에게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다. 고충이나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또 소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할 때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도 
폭력 피해 시 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등과 관련된 충분
한 예산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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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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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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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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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고
유
 전

문
성
 활

용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에
게
 나

의
  

전
문
적
 의

견
 지

속
적
 

제
공
 여

부

다
양
한
 업

무
 수

행
을
 

위
한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도

움
 요

청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팀
을
 이

뤄
서
 일

하
는
 

것
이
 대

상
자
를
 돕

는
데
 

중
요
하
지
 않

음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업
무
협
의
를
 하

지
 않

음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3.0

7
0.5

9
2.9

4
0.6

3
2.9

7
0.6

6
1.7

2
0.7

3
1.8

0
0.7

1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9

1
0.6

0
2.7

8
0.6

7
3.0

4
0.5

6
2.0

9
0.8

5
2.0

9
0.6

7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0
8

0.5
1

2.8
3

0.3
9

2.9
2

0.2
9

1.5
8

0.5
1

1.8
3

0.5
8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1

1
0.9

0
2.9

4
0.8

7
3.1

1
0.9

6
1.6

7
0.7

7
1.8

3
0.7

9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3.1
9

0.4
5

3.0
8

0.5
0

2.9
8

0.5
3

1.6
0

0.7
1

1.6
3

0.7
3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2
5

0.5
0

3.2
5

0.9
6

3.5
0

0.5
8

1.2
5

0.5
0

1.2
5

0.5
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2.9

7
0.5

9
2.8

4
0.6

3
2.7

8
0.7

9
1.7

5
0.6

7
1.9

1
0.6

4

Ba
se
=전

체 
13

7명

<표
 부

록
-5

> 
협
력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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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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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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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4점
 평

균

 부록

273



구
분

사
례
수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서
로
 간

 역
할
 차

이
 이

해
 

여
부

구
두
로
 나

눈
 정

보
를
 

문
서
로
 다

시
 확

인
하
는
지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내
가
 개

입
하
기
 부

적
절
한
 

사
항
 의

뢰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의
 업

무
 차

이
 

정
의
 가

능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역
할
 발

휘
 지

지
도
 나

의
 

역
할
 중

 일
부
임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2.9

3
0.6

4
2.9

0
0.6

7
2.6

9
0.7

1
2.9

1
0.6

0
2.9

7
0.6

1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3.0

0
0.5

2
2.7

4
0.6

2
2.7

4
0.6

2
2.7

0
0.6

3
2.9

6
0.4

7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0
0

0.8
5

2.9
2

0.5
1

2.6
7

0.7
8

3.0
0

0.6
0

2.8
3

0.7
2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2.9

4
0.7

3
2.8

9
0.7

6
2.8

9
0.8

3
2.8

9
0.7

6
3.0

6
0.8

0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2.9
6

0.5
4

2.9
4

0.6
0

2.7
7

0.6
3

3.0
0

0.5
1

2.9
0

0.5
6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0
0

0.8
2

3.0
0

0.8
2

2.2
5

0.9
6

3.0
0

0.8
2

3.5
0

0.5
8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2.8

1
0.7

4
2.9

4
0.8

0
2.5

0
0.7

6
2.8

8
0.6

1
3.0

3
0.5

9

Ba
se
=전

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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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나
에
 대

한
 신

뢰
를
 

바
탕
으
로
 도

움
 요

청
 

여
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의
 협

력
은
 내

 
직
무
가
 아

님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의
 소

통
을
  

위
해
 비

공
식
적
 방

법
 

활
용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나
를
 동

등
하
게
 대

하
지
 

않
음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내
 도

움
이
 없

으
면
 

자
신
들
의
 업

무
를
 잘

 할
 

수
 없

다
고
 생

각
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2.9

4
0.5

5
1.9

5
0.8

0
2.1

0
0.8

5
2.2

6
0.7

8
2.3

1
0.8

0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7

8
0.5

2
2.1

7
0.7

2
1.9

6
0.8

8
2.0

9
0.7

9
2.2

2
0.6

7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2.9
2

0.2
9

2.0
0

0.9
5

2.1
7

0.7
2

2.2
5

0.6
2

2.0
0

0.7
4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1

7
0.7

9
1.8

9
0.7

6
1.9

4
0.9

4
1.8

9
0.6

8
2.5

0
0.9

9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2.9
2

0.4
5

1.8
5

0.8
5

2.1
3

0.8
7

2.5
4

0.7
1

2.2
9

0.7
1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5
0

0.5
8

1.5
0

0.5
8

2.0
0

0.8
2

1.7
5

0.5
0

3.0
0

0.8
2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2.9

1
0.5

9
2.0

0
0.7

6
2.2

5
0.8

4
2.2

5
0.8

8
2.3

1
0.9

0

Ba
se
=전

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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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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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의
견
수
용
을
 통

해
 

문
제
해
결
능
력
이
 향

상
됨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협
력
 시

 더
 나

은
 방

법
 

모
색
 가

능

우
리
 기

관
에
는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간

 
협
력
에
 관

한
 업

무
지
침
이
 

있
음

우
리
 기

관
에
는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간

 
대
화
 촉

진
을
 위

한
 

공
식
적
 절

차
나
 과

정
이
 

존
재
함

우
리
 기

관
에
는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함
께
 운

영
하
는
 회

의
나
 

위
원
회
가
 있

음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3.2

6
0.5

3
3.0

5
0.6

6
3.1

5
0.5

3
2.8

3
0.6

6
3.0

4
0.5

7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3.0

0
0.4

3
2.9

1
0.6

0
3.0

9
0.5

1
2.9

1
0.6

0
3.0

0
0.4

3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3
3

0.6
5

3.2
5

0.4
5

2.9
2

0.5
1

2.2
5

0.7
5

2.7
5

0.6
2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3

3
0.5

9
2.8

9
1.0

2
3.4

4
0.5

1
2.6

1
0.8

5
2.7

8
0.8

1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3.2
9

0.5
0

3.0
4

0.5
0

3.2
3

0.4
2

2.9
4

0.5
2

3.2
3

0.4
2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5
0

0.5
8

3.5
0

0.5
8

3.2
5

0.5
0

2.7
5

0.9
6

2.7
5

0.9
6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3.2

8
0.5

2
3.1

3
0.7

1
3.0

0
0.6

2
2.9

7
0.5

9
3.0

6
0.5

6

Ba
se
=전

체 
13

7명

<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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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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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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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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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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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협
력
 시

 달
성
하
기
 

어
려
운
 결

과
도
 얻

을
 수

 
있
음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협
력
 시

 창
의
적
 결

과
 

도
출
 가

능

타
 전

문
직
들
은
 서

비
스
 

과
정
에
 대

상
자
와
 그

 
가
족
의
 참

여
를
 권

장
함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나
와
 협

력
하
는
 것

에
 

노
력
하
지
 않

음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나
와
 협

력
 시

 생
기
는
 

갈
등
 해

결
을
 위

해
 

노
력
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3.2

0
0.5

3
3.0

8
0.5

6
2.8

2
0.6

6
2.2

3
0.6

9
2.8

2
0.7

0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9

6
0.4

7
2.7

4
0.4

5
2.7

4
0.4

5
2.3

0
0.6

3
2.7

8
0.5

2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1
7

0.3
9

3.1
7

0.3
9

2.9
2

0.5
1

2.4
2

0.6
7

2.5
0

0.6
7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3

3
0.5

9
3.3

3
0.5

9
2.8

9
0.5

8
2.0

6
0.8

0
3.0

0
0.9

1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3.2
5

0.4
8

3.0
0

0.5
8

2.9
6

0.6
5

2.2
7

0.6
8

2.8
3

0.6
0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5
0

0.5
8

3.5
0

0.5
8

2.7
5

0.9
6

2.0
0

0.8
2

3.2
5

0.5
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3.1

9
0.5

9
3.2

2
0.4

9
2.5

9
0.8

0
2.1

6
0.6

8
2.8

1
0.8

2

Ba
se
=전

체 
13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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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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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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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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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의

사
결
정
을
 

위
해
 다

양
한
 대

안
 평

가
 

과
정
을
 거

침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간
 협

력
 시

 서
로
 다

른
 

의
견
 수

용
 분

위
기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함
께
 제

공
 서

비
스
 계

획
 

수
립
 시

 관
련
 대

상
자
 

의
견
 반

영
 여

부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에
게
  

대
상
자
에
게
 제

공
할
 

서
비
스
 계

획
 마

련
 책

임
 

있
음

대
상
자
들
을
 위

한
 서

비
스
 

계
획
 실

행
 시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참
여
하
지
 않

음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2.8

2
0.6

2
2.9

1
0.6

0
2.9

7
0.5

4
3.1

9
0.5

4
2.2

3
0.7

3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7

0
0.4

7
2.7

8
0.4

2
2.8

7
0.3

4
2.8

7
0.5

5
2.2

2
0.6

0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2.7
5

0.4
5

2.9
2

0.5
1

2.7
5

0.6
2

3.2
5

0.4
5

2.1
7

0.7
2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2.7

8
0.9

4
3.0

0
0.7

7
3.0

6
0.5

4
3.3

3
0.5

9
1.9

4
0.6

4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2.9
0

0.5
2

2.9
2

0.5
8

3.0
4

0.5
0

3.2
5

0.5
3

2.4
2

0.7
9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2.7
5

0.9
6

3.0
0

0.8
2

3.0
0

0.8
2

3.2
5

0.5
0

1.7
5

0.5
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2.8

8
0.6

6
2.9

1
0.6

9
2.9

7
0.6

5
3.2

2
0.4

9
2.2

2
0.7

5

Ba
se
=전

체 
13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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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대

상
자
에
게
 

필
요
한
 정

보
를
 솔

직
하
게
 

제
공
함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업

무
관
계
 

향
상
을
 위

한
 전

략
 

논
의
를
 함

나
와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또

 다
른
 

전
문
가
를
 참

여
시
키
는
 

방
법
에
 대

해
 논

의
함

대
응
체
계
 간

 긍
정
적
 

분
위
기
 조

성
 노

력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은
 

대
응
체
계
 간

 긍
정
적
 

분
위
기
 조

성
에
 노

력
을
 

기
울
이
지
 않

음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3.1

1
0.5

1
2.8

9
0.6

3
2.8

0
0.6

5
3.1

4
0.5

3
2.1

9
0.7

2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3.0

9
0.2

9
2.9

1
0.6

0
2.7

8
0.6

0
3.0

0
0.5

2
2.3

5
0.6

5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0
8

0.5
1

2.5
8

0.6
7

2.5
8

0.6
7

3.0
8

0.2
9

2.3
3

0.6
5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1

7
0.6

2
2.9

4
0.8

0
2.7

8
0.8

1
3.3

9
0.5

0
2.0

0
0.7

7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3.0
4

0.5
0

2.9
4

0.4
8

2.8
8

0.5
3

3.1
5

0.4
6

2.2
7

0.7
1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2
5

0.5
0

3.0
0

0.8
2

3.2
5

0.9
6

3.2
5

0.5
0

1.2
5

0.5
0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3.1

9
0.5

9
2.8

8
0.7

1
2.7

2
0.7

3
3.0

9
0.6

9
2.1

3
0.7

5

Ba
se
=전

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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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수

대
상
자
 문

제
해
결
을
 

위
해
 나

와
 함

께
 

일
할
 수

 있
는
 

능
력
이
 있

다
고
 믿

음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우

리
  

기
관
의
 다

른
 직

원
 

간
 갈

등
 해

결
을
 

도
움

성
공
적
인
 협

력
을
 

위
한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의
 노

력
 

여
부

각
자
의
 역

할
, 능

력
, 

고
정
관
념
 등

에
 관

한
 

공
통
점
과
 차

이
점
을
 

함
께
 이

야
기
함

업
무
성
과
 평

가
는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각

각
 

이
루
어
짐

사
례
별
 참

여
 정

도
에
 

대
한
 타

 대
응
체
계
 

종
사
자
들
과
의
 논

의
 

여
부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평
균

표
준

편
차

전체
(13

7)
3.0

8
0.5

2
2.9

7
0.5

4
2.8

2
0.6

5
2.7

1
0.6

4
3.0

3
0.4

5
2.7

8
0.6

5

대응 체계

자치
구 

아동
학대

전담
공무

원
(23

)
2.8

7
0.5

5
3.0

4
0.3

7
2.7

4
0.5

4
2.7

4
0.5

4
2.9

6
0.5

6
2.8

3
0.4

9

자치
구 

아동
보호

전담
요원

(12
)

3.0
8

0.5
1

2.7
5

0.4
5

2.7
5

0.6
2

2.5
8

0.6
7

3.0
8

0.2
9

2.4
2

0.7
9

경찰
청/

경찰
서

아동
학대

예방
경찰

관/
여성

청소
년수

사팀
(18

)
3.1

1
0.7

6
3.1

1
0.6

8
2.9

4
0.8

7
2.7

2
0.8

9
3.1

1
0.5

8
2.6

1
0.7

8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상담
원

(48
)

3.1
3

0.4
9

2.8
8

0.5
3

2.7
5

0.6
7

2.6
9

0.5
9

3.0
6

0.3
2

2.9
0

0.5
2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
의료

사회
복지

사
(4)

3.5
0

0.5
8

3.2
5

0.5
0

3.2
5

0.9
6

3.0
0

0.8
2

3.0
0

0.8
2

3.2
5

0.9
6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
사 

등
(32

)
3.0

9
0.3

0
3.0

3
0.5

9
2.9

1
0.5

3
2.7

2
0.6

3
2.9

7
0.4

7
2.7

5
0.7

2

Ba
se
=전

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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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

기관 ID 응답자 ID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의 내용은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ㆍ협력, 근무환경 등이며,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중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설문조사 관리 및 통계 작성, 답례 제공>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름, 성별, 휴대폰 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조사종료 후 2개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심혜선 선임연구원 오미혜 팀장(☎ 02-3014-1030)

면접원 기록사항

근무기관명

근무기관 구분

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②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③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치료사 등)
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⑦ 기타(                          )

면접원 이름

면접일자 2023년  ________월  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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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문1.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
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중요도와 수행도는 5점일수록 중요하거나 빈번히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
이고, 난이도는 5점일수록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1-1. 중요도 문1-1-2. 수행도 문1-1-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어렵다

1) 위기아동가정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학대 신고접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아동학대 사례판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응급보호(즉각분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ㆍ감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종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 처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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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2-1. 중요도 문1-2-2. 수행도 문1-2-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어렵다

1) 아동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상황 점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주기적인 사례점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사후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3. 자치구 경찰청/경찰서(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3-1. 중요도 문1-3-2. 수행도 문1-3-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어렵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즉각분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합동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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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치료사 등)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4-1. 중요도 문1-4-2. 수행도 문1-4-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
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
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어렵
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관련 사업(서포터즈사업, 방문똑똑마음톡톡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공공연계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종결 전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종결 후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5-1. 중요도 문1-5-2. 수행도 문1-5-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
다 —

매우 
어렵
다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아동 진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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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1-6-1. 중요도 1-6-2. 수행도 1-6-3. 난이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수행
하지 
않는
다

— 보통
이다 —

매우 
자주
수행
한다

전혀 
어렵
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어렵
다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응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상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업무과제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업무시간을 적절히 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업무상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6) 내가 할 일에 대한 상사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7) 나는 업무 책임이 과다하여 일부분을 줄이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8) 나는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9)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늘 시간에 쫒기는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10)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의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11)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내게 없는 능력의 발휘도 요구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역할로 인해 다른 보호체계 종사자와 의견 충돌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14) 대응체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와 역할로 인한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대응체계 안에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④
17) 대응체계에서 나에게 부여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대응체계 종사자 간에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업무를 서로 넘기려 하거나 

때로는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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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하의 현재 업무량과 전문성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낮음 ←――――――――――――――― 보통 수준 ――――――――――――――→ 매우높음

1)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된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 인력 수 부족 ② 인력의 전문성 미흡
③ 근무형태(당직근무, 교대근무 등) ④ 대상자의 비협조
⑤ 민원 응대 ⑥ 활용자원 부족
⑦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 ⑧ 협업 경험의 부족
⑨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 ⑩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
⑪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미흡 ⑫ 기타(                             )

문5. 귀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①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 ② 자격제도 강화
③ 채용기준 강화 ④ 경력 우대
⑤ 사회적 인정 체계 강화 ⑥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⑦ 전문직 윤리강령 강화 ⑧ 기타(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의견 충돌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업무와 관련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사이에 논쟁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어떻게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업무에 관련된 생각의 차이로 인해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에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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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문6. 지금 현재 대응체계의 연계여부, 전반적인 연계협력 정도, 향후 연계협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연계 
시 애로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6-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구분

문6-1-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1-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1-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1-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이
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구분

문6-2-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2-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2-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2-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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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3. 경찰청/경찰서

구분

문6-3-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3-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3-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3-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ㆍ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4.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분

문6-4-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4-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4-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4-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ㆍ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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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구분

문6-5-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5-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5-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5-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ㆍ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6. 학대피해아동쉼터

구분

문6-6-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6-2. 전반적인 
연계ㆍ협력

문6-6-3. 
향후 연계ㆍ협력 
강화 필요성 문6-6-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ㆍ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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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다음 문항들은 귀 기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에게 나의 전문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은 대상자를 돕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업무협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서로 간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구두로 나눈 정보에 대해서 문서로 다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내가 개입하기에 부적절한 대상자나 문제를 의뢰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업무 차이를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역할 중 일부분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를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내 직무의 일부분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방법(예, 회식, 
사적인 모임 등)도 활용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자신들과 나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들의 업무를 지금만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대상자를 더욱 잘 돕기 위해서 나도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면 더 나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모색되곤 한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기관의 업무지침에는 서로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② ③ ④

19) 우리 기관에는 서로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예, 회의, 미팅, 연수 등)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20) 우리 기관에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나 
위원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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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면 혼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① ② ③ ④

23) 나와 함께 일하는 타 전문직들은 서비스 과정에 대상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에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6)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① ② ③ ④

27)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협력과정과 평가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28)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관련 대상자의 의견도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29)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계획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30)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실행할 때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2)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서로 간의 업무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종종 논의 한다 ① ② ③ ④

33)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 또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대응체계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응체계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대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우리 기관의 다른 직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38)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큼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9)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각자의 역할, 능력, 고정관념 등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0)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각각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41)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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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다음 문항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의 협력효과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으로 전달체계가 간소화ㆍ능률화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5)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6)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 중복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 비용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1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기관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① ② ③ ④

문9. 귀하의 기관과 아동학대 대응관련 다른 체계(기관)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상대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③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 ④ 서비스 내용과 지원미비
⑤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⑥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⑦ 예산 부족 ⑧ 귀 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⑨ 어떤 기관에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정보부족 ⑩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동의여부 확인
⑪ 기타(                              )

문10. 귀하의 기관과 아동학대 대응관련 다른 체계(기관)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상대직종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 ②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④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⑤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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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문11.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②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③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가 많은 편이다
④ 집단시설(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은 편이다

⑤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많은 편이다 ⑥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많은 편이다
⑦ 아동학대 유형 중 재학대가 많은 편이다 ⑧ 기타(                              )

문12-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조기 발견 ② 빠른 처리과정
③ 정보 공유 ④ 통합사례회의
⑤ 사례관리 ⑥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⑦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⑧ 기타(                              )

문12-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조기 발견이 되지 않음 ②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③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 ④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⑤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⑥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⑦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미흡 ⑧ 기타(                               )

문12-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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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귀하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번이나 ②번 선택 시,
적절하지 못한 이유

1) 아동학대 발굴 ① ② ③ ④
2) 신고접수 ① ② ③ ④
3)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4) 사례판단 ① ② ③ ④
5) 보호조치 ① ② ③ ④
6) 즉각분리 ① ② ③ ④
7)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8) 사례점검 ① ② ③ ④
9) 종결 전 관리 ① ② ③ ④
10) 종결 후 관리 ① ② ③ ④
11) 기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무(                                                          )

문14. 2023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심층사례관리업무(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 장·단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5-1. 장점 문15-2. 단점 문15-3. 개선방안

문15.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② 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④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⑤ 시민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⑥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
   (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

⑦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⑧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및 관리
⑨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⑩ 아동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⑪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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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TV/라디오 공익광고 ② 인터넷 배너 광고 
③ 버스/지하철 광고 ④ 신문/잡지 
⑤ 관련기관 홈페이지 ⑥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⑦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SNS DM, 디스코드 등) ⑧ 가족/친구/직장동료/이웃
⑨ 반상회/구청 소식지 ⑩ 학교/사회교육기관 교육
⑪ 사회복지기관/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⑫ 기타(                              )

문17.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현행 유지 ②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③ 시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④ 구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⑤ 기타(                              )

문18.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대응 주체 요구사항

문18-1. 보건복지부

문18-2. 아동권리보장원

문18-3. 시 아동보호팀

문18-4. 구 아동보호팀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296

IV.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문19. 2022년 귀하의 직무관련 교육 참여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9-1. 참여 횟수 문19-2. 참여 시간

1) 필수 총 (          )회 총 (          )시간

2) 권고 총 (          )회 총 (          )시간

문20. 귀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근 1년간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문22-1. 활동 
여부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평가)
문22-2.

연간 활동 횟수
문22-3.

연간 활동 시간
없다 있다 연간 활동 횟수 연간 활동 시간

1)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① ② 연     회 연      시간

2) 학회 활동(연수회, 사례 발표회 등)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3)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4) 민 관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5)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6)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 ① ② 연     회 연      시간

7) 기타(                                 ) ① ② 연     회 연      시간

문21.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② 교육 시간 증대
③ 교육인력 질 향상  ④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⑤ 교육비 지원 강화 ⑥ 교육에 대한 인정과 보상
⑦ 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정보 접근성 확대) ⑧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시간 개발
⑨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매체(온라인 등) 개발 ⑩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
⑪ 대체인력지원 ⑫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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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문22. 귀하는 지난 3년간(2020년에서 현재까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육체적 질병(사고) ② 정신적 질병
③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④ 없음

문23. 귀하는 지난 3년간(2020년에서 현재까지) 대상자(이용인), 대상자의 가족, 대상자의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폭력: 폭행(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폭언, 오물질을 던지는 행위 등), 협박, 위력 등

①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 ②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

③ 폭력 피해 경험(직접, 간접경험) 없음

문24.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②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③ 폭력에 대응하는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④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⑤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 ⑥ 보안(경비) 장치의 설치(CCTV, 비상벨, 잠금장치 등)
⑦ 이용인의 폭력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⑧ 폭력예방위원회 설치 및 활동
⑨ 시설 내 폭력예방 및 대응 지침(규정) 마련 ⑩ 이용인 대상 교육 의무화
⑪ 폭력예방 포스터 배포(법률 등 명시) ⑫ 기타(                          )

문25. 귀하는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없다 ←――――――――――――――――――――――――――――――――――――――――→ 극도로 
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6. 귀하가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일상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 부족    ② 비효율적인 행정, 서류 처리
③ 비슷한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 ④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⑤ 감정노동 과다 ⑥ 남녀차별
⑦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⑧ 업무상 재해
⑨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⑩ 상사, 동료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⑪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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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 귀하는 업무 중에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공식적인 절차(고충처리위원회 등)를 통해 해결함 ②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③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④ 외부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함
⑤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⑥ 기타(                          )

문28. 귀하의 직장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보수) ① ② ③ ④ ⑤

2) 복리후생제도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5) 상사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6) 동료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7)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8) 조직의 발전 전망 ① ② ③ ④ ⑤

9) 개인의 발전 전망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① ② ③ ④ ⑤

11) 슈퍼비전 ① ② ③ ④ ⑤

12)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13) 업무내용 ① ② ③ ④ ⑤

14)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15) 인사고과(인사평가)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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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9.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문30.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문31.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⑥ 기타(            )

문32. 전공 분야
     (복수응답 가능)

① 사회복지(관련)학 ② 상담(심리)학 ③ 교육학 ④ 보육/아동학

⑤ 경찰행정학 ⑥ 법학 ⑦ 간호학 ⑧ 사회학

⑨ 가족학 ⑩ 신학 ⑪ 기타(                   )

문33. 소지 자격
     (복수응답 가능)

① 사회복지사 ② 아동상담사 ③ 아동지도사 ④ 교사 자격증

⑤ 건강가정사 ⑥ 간호조무사 ⑦ 보육교사 ⑧ 정교사

⑨ 의료사회복지사 ⑩ 그 외 민간 자격증(                             )

문34. 
현 소속
(직책)

자치구 아동보호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② 아동보호전담요원 ③ 기타(             )

경찰청 및 
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① 경감(팀장) ② 경위 ③ 경사 ④ 경장 ⑤ 순경 ⑥ 기타(           )

여성청소년수
사팀 ① 경감(팀장) ② 경위 ③ 경사 ④ 경장 ⑤ 순경 ⑥ 기타(           )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관장 ② 팀장 ③ 상담원 ④ 치료사 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⑥ 기타(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팀장 ② 의료사회복지사       ③ 기타(            )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원장 ② 보육사 ③ 치료사 ④ 기타(            )

문35. 
경력

1) 현 직장 근무 경력 약 (          )년  (          )개월

2) 아동복지 분야 업무 
  총 경력 약 (          )년  (          )개월

3)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 약 (          )년  (          )개월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7]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김 인 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5068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40-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